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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산업의 현실과 

경쟁력 제고 방안
ISSUE 
ANALYSIS

1. PP 산업의 가능성과 한계

유료 방송의 성장과 지상파방송의 쇠락은 전 세계적으로 나

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유료 방송 시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은 이미 유료 방송이 지상파방송을 압도하는 상황

이다(윤석년, 2010).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지상파방송이 유

료 방송보다 영향력에서 앞서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유료 

방송은 성장을 거듭하며 지상파방송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외형적인 면에서 보면 이미 지상파방송을 넘어섰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이다. 특히 국내 유료 방송을 대표하는 케이블TV가 

보여준 그간의 성장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케이블TV는 그동안 성장을 거듭해왔다. 그 결과 외형적인 

면에서 보면 지상파방송을 넘어서는 규모를 갖추어가고 있다. 

성동규

중앙대 

신문방송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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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상파방송의 방송 사업수익이 3조 2,562억 원이었던 반면, 방송 채널 사용 사업

(Program Provider, 이하 PP)의 방송 사업수익은 3조 3,0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 증

가했을 뿐 아니라 지상파의 방송 수익을 넘어서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방송 콘텐츠산업에서 

PP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방송통신위원회, 2009). 그뿐 아니라 

케이블TV의 <슈퍼스타K 2>의 성공은 PP 콘텐츠의 경쟁력이 지상파 콘텐츠의 경쟁력을 넘

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의 첫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징후들은 

종합 편성 PP의 도입을 앞둔 현재의 상황에서 향후 PP의 앞날이 희망적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만하다. 

스마트폰의 도입과 확산으로 콘텐츠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러한 PP의 약

진은 향후 유료 방송 콘텐츠산업의 가능성에 희망을 걸게 한다. 물론, PP의 약진 자체가 방

송 콘텐츠산업의 성장과 같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상파 주도

의 방송 콘텐츠산업환경 속에서  제도적으로 다양성을 중시해왔음에도 실질적으로 콘텐츠

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국내의 현실에 비추어본다면 PP의 약진은 수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 확대라는 면에서 환영할 만한 현상일 것이다. 이뿐 아니라 글로벌화의 필요성이 갈

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확보한다는 면에서 매우 고무적

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PP 산업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미디어정책의 두 가지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경쟁(competition) 촉진과 다양성(diversity)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유료 방송 

콘텐츠 제공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PP의 콘텐츠가 품질이 높고 다양해야 수용자에게 실

질적인 다양성을 제공해줄 수 있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져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외형적으로 이렇듯 성장을 거듭해왔으면서도 국내의 PP 산업은 여전히 개선되어

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국내 PP 산업을 살펴보면 여전히 자체제작 비율은 낮고, 지상

파방송의 콘텐츠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하다. 이 때문에 시청자로서는 PP를 통해 볼만한 콘

텐츠를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원인은 국내 PP 시장이 영세한

데다 몇몇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수익구조가 불안정해 자체제작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PP 사업자의 대다수가 단순히 국내외의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편성하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케이블TV 도입 초기부터 생긴 악순환으로 상황이 개선되어가

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유료 방송 시장 콘텐츠의 중심인 PP의 근본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PP 사업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PP 산업의 고질적인 병폐는 

전반적인 국내 방송산업의 모순과 플랫폼 도입에 중점을 두어온 방송 정책의 기조와 맞물려 

있다. 1995년 케이블방송 도입, 2002년 위성방송 도입, 2005년 DMB 도입, 2008년 IPTV 

도입 등은 경쟁적 유료 방송 시장을 형성했으나, 이러한 경쟁은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는 방

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제한된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제로섬게임에 치중하게 만들어 좋은 

콘텐츠가 정당한 대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를 낳았다. 이는 PP 콘텐츠의 질 저하로 이어져 

유료 방송 플랫폼에서 볼 것이 없다는 지적을 받게끔 만들었다. 또 PP 산업의 이러한 내적인 

부실은 궁극적으로 방송 콘텐츠산업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외형적 성장에 반해 여전히 고질적인 병폐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PP 산

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PP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PP 

산업의 활성화는 유료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국내 상황

에서 수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산업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유료 방송산업의 

선순환 구조 확립과 글로벌화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그 중요성은 매

우 높다 하겠다.  

 

2. PP의 외형적 성장과 내적 부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국내 PP 산업은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PP 산업은 2009년

에도 2008년과 대비하여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PP의 2009년 매출액은 3조 3,003억 

원으로 2008년(2조 8,964억 원)에 비해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통신위원회, 

2010). 또 2008년 연간 콘텐츠 제작비용과 수급비용을 살펴보면 5,236억 원으로 4,358억 

원을 기록한 2007년에 비해 4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통신위원회, 2009).

PP 산업의 현실과 경쟁력 제고 방안ISSUE ANALYSIS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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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듯 외형적으로 성장을 거듭한 반면 일반 PP의 산업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었

다. 일반 PP는 2008년에 41.3%의 비중을 차지했었으나, 2009년에 들어서는 37.9%로 그 비

중이 줄어들었다. 일반 PP의 전체적인 매출은 증가했지만 전체 P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

어들었다는 점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표 1> 참조). 이와  함께 CJ 계열의 PP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상파 계열의 PP와 MSP(Multiple System Operator & 

Program Provider: 복수 종합 유선방송·채널 사용 사업자) 계열의 PP들을 제외한 나머지 

개별 PP들을 합친 것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중 현상이 심화된 형태를 띠는 것이 국내 

PP 산업의 현실이다(<그림 1> 참조). 

또 PP 산업은 사업자 기준으로 16.7%를 차지하는 홈쇼핑을 제외한 전체 PP 매출의 

68.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고, MPP(Multiple Program Provider: 복수 종합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가운데도 지상파 계열의 PP와 CJ의 계열의 점유율이 높다. 그만큼 특정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방송통신위원회, 2010). 

PP 산업의 내적 부실은 수출과 수입을 비교하면 좀 더 명확히 드러난다. 지상파방송은 수입

의 비율을 낮아진 반면, 수출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PP는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다. 2007년에는 PP의 수입 

비율이 2006년과 비교했을 때 소폭 낮아졌으나, 2008년 들어서는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

다. PP의 이러한 상황은 지상파방송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PP 산업에서 수입의 규모가 큰 이

유는 자체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가 부족하고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의 PP 산업

<표 1> PP의 사업자 종류별 비중

구 분
2008 2009 증감

금액(억 원) 비중(%) 금액(억 원) 비중(%) 금액(억 원) 증감률(%)

홈쇼핑 15,533 53.6 19,140 58.0 3,607 23.2

보도 전문 1,470 5.1 1,369 4.1 (101) -6.9

일반 PP 11,961 41.3 12,494 37.9 533 4.5

합계 28,964 100.0 33,003 100.0 4,039 13.9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2010, 8쪽)

<그림 1> PP 사업자별 매출액� (단위: 억 원)

	 홈쇼핑	 보도전문	 CJ	 KBS	 MBC	 SBS	 티브로드	 C&M	 CMB	 HCN	 기타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2009a, 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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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방송콘텐츠 수출입 추이� (단위: 만 달러)

지상파 PP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2010,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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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형적으로는 성장했을지는 몰라도 내적으로는 부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PP 산업의 내적 부실은 케이블TV 출범 초기부터 계속 지적되어온 현상이다.

케이블TV 출범 초기부터 PP들은 지상파방송이나 해외에서 구입한 콘텐츠를 편성하여 

사업을 운영해왔다. 케이블TV 초기에 PP는 10%의 의무 제작 규정에 따라 거의 모든 PP가 

제작이 가능한 스튜디오를 갖추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케이블TV 가입자가 예상보다 많지 

않고 1997년 말 외환 위기에서 출발한 경기 침체로 경영수지가 악화되자 자체제작을 대폭 

줄이고 콘텐츠 구매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하지만 케이블TV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어려움에 처

해 있던 케이블TV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다. 채널 티어링제
1
 도입과 중계 유선

의 SO(System Operator: 지역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전환은 케이블TV의 가입자 수 증가

와 사업자의 매출 증대를 가져왔다. 케이블TV의 가입자 수 증가는 수신료와 광고수입의 기

반이 마련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 PP 등록제로 PP 채널의 수가 늘어나면서 채널 간 경쟁이 심해졌고, 프로그램 구매 가

격이 상승하면서 PP들은 자체제작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중

반부터 오리지널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PP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

지만 2008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자체제작이 다시 둔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권호영, 

2008). 

이와 함께 케이블TV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산업의 양적 성장에 기여하기는 했지

만 결과적으로는 케이블TV 시장을 저가 시장으로 전락시켜 PP들의 콘텐츠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PP와 SO 사이의 수신료 배분에서 PP의 몫이 점차 줄어

들면서 PP들의 어려움은 가중되었다(염수현·박민성·안자영, 2009).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규제기관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PP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00년대 중반에 자체제작 비율을 늘리면서 몇몇 PP가 창의적인 콘텐츠로 경쟁력을 확

1 Channel Tiering: 방송 채널을 몇 개로 묶어 각각에 차등을 둔 수신료를 적용하는 제도

보하려 했다고 하지만 이것 역시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당시에도 많은 PP가 

콘텐츠 구매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양적 확대에 치중하던 당시의 케이블TV 정책

은 저가 케이블TV 상품을 양산하여 가입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났어도 수신료 수입의 증가

는 이에 미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ARPU(Average Revenue Rer User: 가입

자당 매출)는 케이블TV 산업의 내적 부실을 초래했다(이영미·정용찬, 2009).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국내 케이블TV의 역학관계를 PP에게 불리한 구도로 만들어놓았

다. 국내의 현재 유료 방송 시장의 프로그램 판매자, 가입자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입자

가 보조를 받고 판매자가 비용을 감수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케이블TV는 충분한 

구매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PP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과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 SO

와 계약을 맺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송민정, 2010). 결국 이 같은 국내 케이블TV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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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이상식, 2010). 사업자가 늘어나서 경쟁이 심해지면 다양성의 증대를 기대하지만 미디

어 영역에서 그동안 축적되어온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오히려 치열

한 경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가 경쟁 등의 위험부담이 적은 전략으로 시장에서 살아

남고자 하는 경향이 강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내 PP 산업은 경쟁 심화의 결과가 콘텐츠 

투자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경쟁의 수준과 다양성의 성과를 분석한 반 데 불프와 퀼렌버그(van der Wurff & van 

Cuilenburg, 2001)에 따르면 극심한 경쟁 상황(ruinous competition)에서는 혁신이 사라

지고 가격이 한계비용에 근접하며 콘텐츠는 동질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내 PP 산업의 

경쟁 수준을 ‘극심한 경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독립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

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분명한 것은 국내 방송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 많은 PP 사업자들이 

존재하며 치열한 경쟁의 결과가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PP의 내적 부실에 따른 콘텐츠 부족 현상은 결과적으로 PP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장애가 

되었다. PP의 가치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지표는 PP가 받는 광고비라고 할 수 있다. 

PP는 시청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비해 광고비의 상승률은 그리 높지 않은 상황

이다(<그림 2> 참조).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원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근본적으로 PP의 콘텐

츠 가치에 대한 평가가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만하다. 

PP를 포함한 국내 유료 방송 시장의 정체를 협소한 국내시장의 규모 확대를 어렵게 만드

는 규제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매출액 비중 제한, 겸영 또는 소유 PP 수 제한, 방송 지

역 기준 제한, 가입자 기준 제한 등의 중복 규제가 PP를 포함한 유료 방송 시장의 발전을 가

로막고 있다는 것이다(김성철, 2010). 이 같은 시각은 국내에서는 규제 원칙이 지나치게 다

양성 확보에 치중해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데는 소홀했다는 비판과 맥락을 

같이한다. 

미디어 규제에서 경쟁과 다양성은 어느 한 가지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원칙이다. 그렇

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디어 규제의 기본 원칙을 경쟁(competition), 다양성(diversity), 

지역성(localism) 이 세 가지로 꼽고 있다(Yanich, 2010). 경쟁과 다양성이 양립하기 어려운 

가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경쟁을 통한 다양성 확보 방안도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의 산업적 가치가 높아지고 디지털화와 융합 등으로 미디어시장

의 확대가 전보다 용이해지면서 공익성을 우선하던 미디어 규제의 패러다임이 산업 활성을 

위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다(van Cuilenburg & McQuail, 

2003).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춰 미디어법을 개정, 규제 체계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이행

기에 있는 지금 유료 방송 시장 콘텐츠 생산의 주체인 PP 산업의 활성화를 정책적인 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 PP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

는 것은 분명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국내 PP 산업은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왔고, 향후에도 

성장이 기대된다. 또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었던 자체제작 콘텐츠의 부족도 <슈퍼스타K 

2> 등의 사례를 놓고 보았을 때 개선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다만, 여기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 시청점유율 대비 광고비�

시청
점유율 광고비

출처 : <광고연감>(박현수, 2010, 5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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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텐츠 품질 개선을 통한 선순환 구조 확립 필요

PP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PP가 직접 제작한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을 늘려야 한다. 구매를 통해 확보한 콘텐츠가 아무리 질이 높다고 하더라도 구매한 콘

텐츠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자체제작의 필요성은 방송 환경의 변화를 고려했을 때 

더욱 절실하다.

방송은 전통적으로 광고수입에 의존하는 산업이었고, 국내에서는 경쟁 심화에 따라 유료 

방송의 수신료가 한계비용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PP 역시 광고

수입이 가장 큰 수익원이 되었다. 하지만 향후 방송산업은 광고수입만으로는 생존하기 어

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의 플랫폼에서 방송을 소비하는 이용자

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만이 가진 킬러 콘텐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즉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국

내 PP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면 향후 시청자들의 미디어 소비 형태까지 고려할 여력이 있

는 사업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향후 미디어산업 환경은 자체 제작한 콘텐츠가 없는 방송사업

자는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해외의 미디어 환경은 어떨까? 미국 케이블 사업자들은 TV 에브리웨어(TV 

Everywhere) 전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TV 에브리웨어 전략은 TV를 수상기뿐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휴대전화,  태블릿 PC) 등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다. 컴캐스

트(Comcast)와 같은 미국의 케이블TV 사업자들이 TV 에브리웨어 전략을 채택하게 된 데

는 시청자들이 온라인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존재한다. 미국은 케이블TV 시장이 전통적으

로 경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자들의 부상이 큰 위협으로 다가왔고, 이에 대응

하기 위해 TV 에브리웨어 전략을 채택한 것이다(Freepress, 2010). CJ 헬로비전의 TVing 

서비스 역시 TV 에브리웨어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공영방송 BBC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영국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BBC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케이블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

는데, 이를 멀티플랫폼(multi-platform)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다(Enli, 2008). BBC는 멀

티플랫폼 전략이 상당히 정착된 상황이며, 최근에는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의 성과를 측

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Advanced Television, 2010. 11. 26). 

BBC도 미국의 케이블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방송 플랫폼에서 시청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멀티플랫폼 전략을 채택했다고 할 수 있다. 영국 역시 실시간 방송의 시청점유율

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4> 참조). 

방송사업자로서는 멀티플랫폼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콘텐츠다. 온라인이나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해서 보기 때문에 양질의 콘텐츠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진 사업자만이 살아남게 된다. BBC가 

멀티플랫폼 전략을 선택할 수 있었던 데는 자신들의 콘텐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

다. 우리나라에서 멀티플랫폼 환경이 더욱 진전된다면 향후 구매에 의존하는 PP들은 방송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좀 더 현실적인 면에서 보자면 광고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질 높은 양질의 콘텐츠를 

<그림 4> 영국의 실시간 방송점유율 추이

출처 :Ofcom(2010, p.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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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제작해 시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올해 대성공을 거둔 <슈퍼스타K 2>를 제작한 

M.net은 내년에 광고 단가가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콘텐츠에 대한 투자가 결실

로 이어질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콘텐츠 제작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영세 PP들은 좋은 기획을 가지고 타이틀 스

폰서를 확보하는 것도 제작비를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타이틀 스폰서는 제작 

협찬과 간접광고(PPL)의 중간쯤 되는 형태로, 방송에 제품을 노출시키는 대가로 제작비를 

지원받는 것이다. <슈퍼스타K>만 보아도 성공 가능성을 점칠 수 없었던 시즌 1 당시에는 ‘행

복한 콩’이 타이틀 스폰서를 맡았지만, 시즌 1이 어느 정도 성공하자 시즌 2의 타이틀 스폰서

로 코카콜라를 영입할 수 있었다(유혜진, 2010. 10. 21).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식을 취하건 

자체제작을 통해 자신만의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다. 향후 미디어산업을 전망해봤

을 때도 그렇고, PP가 자신들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다. 

사업자로서도 자체제작 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규제와 진흥을 담당하는 정부로

서도 PP의 자체제작 비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PP의 자체제작 비율을 높이

는 것이 방송시장의 다양성을 진정으로 높이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규제안이든 지원책이든 PP의 자체제작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쉽지는 않은 일이겠으나 이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자체제작 증대와 더불어 PP의 성격에 맞는 전문성을 강화하여 채널의 성격을 명확히 하

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는 수용자들의 성향이 갈수록 분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

요한 일일뿐더러(Webster, 2005), 지금의 미디어 환경을 고려해보아도 반드시 필요하다.  

종합 편성 PP의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제안이 시대착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

만, 향후 도입될 종합 편성 PP나 보도 PP 등을 제외한 PP는 특정 계층을 목표로 한 편성 전

략과 사업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미디어 환경을 고려했을 때 충성도 높은 이용자를 

확보하여 온라인과 모바일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도 PP의 콘텐츠를 활용하게 하는 전략

이 유용할 것이다. 물론, 개별 PP로서는 멀티플랫폼 전략을 구사하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과 연계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있다. 또 뒤에 다시 이야기할 테지

만, 충성도 높은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방송 채널을 넘어 다른 플랫폼을 겨냥한 광범위한 편성 전략을 고안해야 한

다. 그동안 PP들은 ‘시즌제’ ‘스핀오프’ ‘홀드백 기간 단축’ ‘종일제 편성’ 등 다양한 편성 전략

을 활용해왔지만, 향후에는 다른 플랫폼 활용을 고려한 광범위한 개념의 편성전략을 마련

해야 한다. 즉 편성을 넘어서는 편성 전략을 고안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향후에는 수용자 참여 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기획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미디어의 발달로 갈수록 수용자 참여 환경이 마련되고 있으며, 방송 환경 역시 수용

자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다(Enli, 2009). 이러한 상황에서 수

용자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은 1차적으로 수용자의 요구에 부응한다는 면에서 의미

를 둘 수 있다. 또 수용자 참여의 진작은 사업자로서는 부가수익을 얻을 창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모바일을 통한 의견 수렴 등은 기존의 방송 사업수익 외에 다른 

형태의 부가수익 창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유용할 수 있다.

정부로서는 PP 산업이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통해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와 진흥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우선 PP뿐 아니라 유료 방송 전체에 대한 규제 제도를 정비

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의 방송정책은 방송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데 어려움

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규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지금보다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PP들의 제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의 마련도 시급하다. 방송 콘텐츠 전체를 포괄

해 제작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PP가 자신들의 콘텐츠를 가지고 시장에서 경

쟁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이러한 면에서 영세한 PP들이 기획부

터 제작까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 제작소의 설립 등을 고려해볼 필

요가 있다(심상민, 2010). 또 영세한 PP들이 제작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타이틀 스폰서 등

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광고주와 이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본력이 떨어지는 PP들이 자체제작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 

마련 또한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영세한 PP들의 아이디어를 평가하여 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지원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종합 편성 PP가 도입되면 중소 PP는 입지가 더욱 좁

아질 우려가 크다. 영세한 PP들의 특징은 전문 편성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니만큼 이들의 전

문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식의 지원도 필요하다. PP들의 전문성을 높여 채널 간 변별성

을 높이는 것은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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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근본적으로는 콘텐츠에 투자하는 기업이 향후 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업자들도 앞으로는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어렵다

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업자로서나 정부로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없다면 PP 산업의 근본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PP 산업의 콘텐츠 부족 현상은 결과적으로 국내 방송시장 전체의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

는 면에서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PP 산업은 외형적으로 많은 성

장을 이루었고, 도약의 조짐도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핵심적인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

는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이다. 양질의 콘텐츠 확보만이 질적인 경쟁력을 높여 선순환 구조

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다.

4. PP 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쟁 촉진과 다양성 확보

지금까지 국내 PP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살펴보았다. 자체제

작의 저조 등 국내 PP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지만 근본적으로 

개선되지는 않고 있다. PP 산업의 문제점은 전반적인 국내 방송산업의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황을 개선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방송산업은 콘텐츠산업의 핵심이고 

PP는 방송 콘텐츠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더라도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통한 PP 산업 활성화라는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다. 

PP 콘텐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PP 콘텐츠의 활성화는 유료 방송 플랫폼

을 통해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수용자에게 선택의 다

양성을 제공해주는 일이다. 또 양질의 콘텐츠를 통한 경쟁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경쟁 촉진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면에서 PP 산업 활성화는 경쟁 촉진과 다양성 확보라는 미디

어 정책의 두 가지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슈퍼스타K 2>와 같은 성공 사례 덕분에 여러 문제점이 여전한 상황에서도 2010년은 대

한민국 PP 산업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공 사례

가 향후에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량 콘텐츠로 채널의 가치를 높이고 이를 통해 수익

을 확보하여 다시 콘텐츠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갖추어져야 진정한 PP 산업의 활성화

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방송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협소한 시장이다. 그를 위해 글로벌화의 필요성이 논의

되고 있고, 종합 편성 PP 도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미디어의 글로벌화다. 글로벌화를 

위해서도 PP 산업이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슈퍼스타K 2>의 성공 사례는 향후 PP 산업에 큰 자극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

극이 양질의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져 PP의 콘텐츠가 유료 방송 시장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

체 방송산업의 다양성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방송산업 전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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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다양성 관련 

규제 정책의 평가
ISSUE 
ANALYSIS

1. 문제제기

  이 글에서는 방송정책 목표의 중요한 한 축인 다양성이 개념

적으로 어떻게 정의되고,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Program 

Provider, 이하 PP) 정책의 실천적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논하고자 한다.  다양성과 PP 규제는 케이블방송 정책 전반에서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케이블방송은 최근 몇몇 미디어 환경 변화

에 직면하게 되었다. 첫째, 자유무역협정(FTA)이 세계적으로 확

산되면서 해외 진출과 동시에 미디어시장 개방에 직면하게 되었

다. <2009년 방송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PP업계의 

콘텐츠 수출은 278만9,000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방송사 프로그

램 수출의 1.74%에 불과하고, 수출국은 일본이 52.1%, 미국이 

26.5%를 차지하여 지역 편중도 크다(방송통신위원회, 2010). 반

임정수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면, 국내 미디어시장 개방은 국내 PP업계가 미국의 다국적 미디어 기업과 직접적인 경쟁을 치

르게 됨을 의미한다. 둘째, 최근 PP업계는 지상파방송 콘텐츠의 2차 시장 기능을 하던 데서 벗

어나 콘텐츠 생산의 한 주체로 도약하고 있다. <2009년 방송사업자 재산 상황 보고>를 보면, 

PP의 매출액 시장점유율이 37.3%로, 사상 처음으로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의 매출액 시장점유

율인 36.8%를 넘어섰다. 최근 Mnet의 <슈퍼스타K 2>의 시청률이 17%에 이르며 동시간대 최

고 시청률을 보였고, TvN의 <막돼먹은 영애씨>, OCN의 <신의 퀴즈>도 평균 시청률 1%대를 

무난히 넘어서는 등 PP가 자체제작한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 이를 통해 복

수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MPP) 계열의 PP들이 주도적으로 PP의 콘텐츠 소재와 포맷의 다양

성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최근 스마트폰, 태플릿 PC 등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기

기의 도입, 트위터(Twitter), 미투데이(me2DAY),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등장과 같

은 새로운 국면을 맞아, PP 산업도 다채로운 콘텐츠 사업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

까운 미래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PP가 영상 콘텐

츠 생산의 한 축이 되는 꿈을 키워볼 시점이다. 

이러한 변화에 즈음하여, 기존 방송의 다양성 관련 규제 정책이 적절한지, 또 개선할 점은 없

는지 알아보고 방송 콘텐츠 산업의 발전, 케이블산업의 발전, 수용자 복지 면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글은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➊ 다양

성은 방송정책 면에서 어떻게 정의되는가, ➋ 다양성 추구는 현행 PP 규제 정책에 어떻게 반영

되어 있는가, ➌ 다양성 관련 PP 규제 정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2. 다양성 개념의 유형화 1

  방송정책에서 다양성 문제가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은 희소성을 가진 사회적 자원인 주파

1   �제2장의 내용은 임정수(2009). 역대 방송 관련 법령(1961~2008)에서 ‘다양’과 ‘선택’의 의미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

언론학보>, 53(6)와 임정수(2004). 세 가지 미디어 집중 현상의 개념화와 미디어산업 규제 정책에서의 함의. <한국언론

학보>, 48(2)에서 발췌하여 수정 및 재구성한 내용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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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할당받아 운영하는 방송사들이(그것이 공영이든 민영이든) 채널을 공익에 기여하도록 

사용하게 하려는 정책적 의도에서 출발했다. 이는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존 밀턴(John 

Milton)이 <아레오파지티카>(Areopagitica)에서 주창한 언론의 자유 시장 원칙이 자리 잡

고 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로 볼 

때, 다양성을 어떻게 정의하든 방송정책에서 다양성 실현은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될 수밖

에 없다. 다양성 문제는 방송정책에만 국한되지 않고, 때로는 ‘다양성’의 이름으로, 때로는 

‘집중’의 이름으로 언론학자들이 관심을 가져온 주제다.  

뉴먼(Neuman, 1991), 나폴리(Napoli, 2001) 등의 작업은 다양성과 집중의 개념을 수립

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했다. 뉴먼은 미디어 상품의 집중, 미디어 포맷의 집중, 미디어시장의 

집중, 미디어 기업의 집중 등 몇 가지 주요한 미디어 집중 현상을 지적했다. 미디어 상품의 

집중이란 개별 프로그램이나 미디어 상품 단위를 집중적으로 선호하는 것을 말한다. 미디어 

포맷의 집중은 미디어 콘텐츠가 매우 제한된 장르에 집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미디어시장

의 집중은 미디어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미디어 기업

의 집중은 미디어 기업의 수입과 소유 등의 경제적 집중을 일컫는다. 

  뉴먼이 집중의 개념으로 분류한 데 비해, 나폴리는 집중의 반대 개념인 다양성을 가지고 

소스의 다양성(source diversity), 콘텐츠의 다양성(content diversity), 노출의 다양성

(exposure diversity),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논의가 더욱 정교해지도록 했다. 

나폴리가 정의한 소스의 다양성은 정보를 누가 생산하는지를 다룬다. 소스의 다양성은  

➊ 미디어 소유주와  ➋ 미디어 기업 내 노동인력 구성의 다양성으로 정의했다. 소유주의 다

양성은 한 미디어시장에서 미디어 채널이나 아이템을 얼마나 다양한 소유주가 생산하는지

를 말하는 것으로, 다양성 정책에서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방송사 소유의 다양성을 보장

하려는 정책은 채널 간 경쟁을 부추겨 오히려 인기 장르와 포맷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시장에 제공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소유가 다양한 시장에서보다 소유가 집

중된 시장에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냈다. 미디어 경제학

자들은 규제기관이 추구하는 것이 소유의 다양성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

했다(Owen & Wildman, 1992). 다채널 시대로 들어서고 채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프로그

램의 다양성이 떨어졌다는 실증적 보고가 이어지고(박소라, 2003; 이은미, 2002), 소유 다

양성은 정책 결정에서 늘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미디어 기업 내 노동인력 구성의 다양성은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인력의 성비, 인종비, 종교비 등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말하는데

(FCC, 1975, 1980, 1998), 국내 방송정책에서 규제 대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콘텐츠의 다양성은  ➊ 포맷의 다양성,  ➋ 등장인물의 인구학적 다양성,  ➌ 아이디어의 

다양성 등으로 분류되었다. 나폴리가 언급한 포맷의 다양성은 장르 다양성에 가까운데, 채

널 구성과 운용, 프로그램 편성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 등장인물의 인구학적 다양성은 등장

인물의 성, 직업, 인종, 국적 등의 편중 혹은 다양성을 다루는데, 문화 연구 대상이기는 하지

만 규제 대상은 아니었다. 아이디어 다양성은 콘텐츠가 내포한 정치적 입장, 이데올로기, 사

회·문화적 견해 등의 다양성을 의미하는데, 측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질적으로 평가하기

도 지극히 어렵다(Einstein, 2004). 그러나 여러 의미로 정의된 다양성 개념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이디어의 다양성이라고 본다면, 이 개념은 다양성 관련 정책의 정당성 확

보 과정에 계속 개입할 수밖에 없다.

카스(Cass, 1981)는 다양성이 모호하다 할지라도 단일한 것보다는 많은 프로그램이 제공

되는 것이 더 좋다는 점에서 다양성은 가치를 가진다고 했다. 모든 다양성이 궁극적으로 추

구하는 것은 아이디어의 다양성이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사회적 합의하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므로, 결국 방송정책이 소스의 다양성이나 장르의 다양성을 좇아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르뒤크(Leduc, 1982)는 다양성 결핍의 원인은 규제기관이 콘텐츠 자체보다는 채

널들을 경쟁 관계로 보기 때문으로 해석했고, 미디어 정책이 아이디어의 자유 시장 원리와 

경제적 관점을 강조하면서 다양성 증진을 부추기기보다 오히려 다양성이 퇴보할 수 있는 환

경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나폴리가 제시한 노출의 다양성은 수용자가 특정 프로그램이나 채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한다. 맥퀘일(McQuail, 1992)도 ‘보내진 콘텐츠(content as sent)’와 ‘수용된 콘텐

츠(content as received)’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아이디어의 시장 모델은 다양한 선택을 

가진 수용자가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만약 콘텐츠의 다양성과 노

출의 다양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다양성 정책의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는 우

려로 끝나지 않았고, 특정 유형의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집중은 빈번히 확인되었다(Youn, 

1994). 정책 취지와 결과의 괴리, 다시 말해, 공급의 다양성과 선택의 다양성 간의 불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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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의 다양성’(Napoli, 1999, 2001)이란 개념에 함축적으로 담겼다.  

임정수(2004)는 미디어의 집중 현상을 경제적 집중, 수용자 집중, 콘텐츠 집중 등과 같이 

분류해서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정수는 경제적 집중을 채널 소유의 집중, 수입의 집중, 

생산량의 집중, 채널 간 수용자 크기의 집중으로 다시 개념화했다. 수용자의 집중은 채널 간 

수용자 집중과 미디어 상품 간 수용자 집중으로 분류했고, 콘텐츠의 집중은 포맷의 집중과 

아이디어의 집중으로 분류했다. 이 분류는 기존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다양성과 관련한 국

내 미디어 규제 정책 논의에 유용한 방법으로 재유형화한 것이다.

3. 다양성 관련 방송 규제 정책의 논리적 맹점

다양성 관련 방송 규제 정책은 <그림 1>에서 도식화했듯이, 정책 논리적 연결 부분에서 크

게 두 가지 모호함을 안고 있어서 정책의 실효성 문제로 이어지곤 한다. 즉 미디어 다양성 감

소가 공익성을 저해한다는 논리와 규제 정책이 아이디어 다양성이나 노출의 다양성을 보장

하여 공익성을 실현한다는 논리의 모호성이다. 예를 들어, 소유의 규제 정책이 소스의 다양

성을 가져왔지만 아이디어 다양성이나 노출 다양성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규제의 정당성

은 그만큼 감소되어 단지 산업적 면의 독과점 규제 효과에 국한된다. 물론 독과점 규제 효과

는 아이디어 다양성이나 노출 다양성과 별개의 문제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아이디어 다양

성, 노출 다양성 혹은 수용자 다양성 등과 같은 다양성 개념화 작업을 통해서 다양성 관련 

규제 정책이 안고 있는 두 개의 논리적 모호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4. PP 규제와 다양성의 검토 

1) 다양성 관련 현행 PP 규제

<표 2>는 다양성과 관련한 대표적인 PP 규제를 채널 수 규제(수직결합 규제), 시청률 규

<표 1> 미디어 다양성의 개념화 연구 비교 

    뉴먼(1991)      나폴리(2001)       임정수(2004)

기업 집중 소스(소유주) 다양성 채널 소유 집중

경제적 집중

 

N.A.

N.A.

수입 집중

시장 집중 생산량 집중 

N.A.
채널 간 수용자 집중

N.A. 노출(채널 간) 다양성
수용자 집중

 미디어 상품 집중 노출(장르 간) 다양성 미디어 상품(프로그램) 간 수용자 집중

포맷 집중 콘텐츠(포맷) 다양성 포맷(장르) 집중

콘텐츠 집중
N.A.

콘텐츠(아이디어) 다양성 아이디어 집중

콘텐츠(인구학적) 다양성
N.A.

소스(제작 인력) 다양성

✽임정수(2004) 재구성. ✽N. A.: Not Available

<그림 1> 다양성 관련 규제 정책의 논리적 모호성

집중현상(다양성감소)

다양성과 공익성

관계의 모호성

규제정책의

실효성 문제

공익성 저해

규제정책

아이디어 다양성, 노출 다양성

공익성 실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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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매출액 규제(수평결합 규제) 세 가지로 정리하고, 각 규제 법령이 나폴리(2001)와 임정수

(2004)의 분류에 비추어볼 때 어떤 유형의 다양성을 추구하는지 살펴보았다.

수직결합과 채널 수에 관한 규제인 ‘방송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2호 등은 나폴리 분류

에서 소스 다양성에 해당하고, 필자의 분류에서 경제적 집중 중에서 채널 소유 집중과 관련

된다. 시청점유율 규제인 ‘방송법’ 제69조의 2는 나폴리의 노출 다양성에서 채널 간 다양성

과 소스 다양성에서 소유 다양성 등에 해당하고, 임정수(2004)의 분류에서 경제적 집중에서 

채널 간 수용자 집중과 채널 소유 집중, 그리고 수용자 집중에서 채널 간 수용자 집중의 문제

에 관해 밝히고 있다. 시청점유율 규제는 단순히 채널 간 수용자의 노출 수준 통제를 넘어

서, 특수관계자를 고려한 사업자 단위의 노출을 고려하고 있어, 노출 다양성 혹은 수용자 집

중의 문제를 다룸과 동시에 채널 소유의 집중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매출액 규제를 다루는 ‘방송법시행령’ 제4조 제8항은 나폴리의 분류에는 해당 항목이 없

고, 필자의 분류에서 경제적 집중의 수입 집중에 해당하지만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시장점

유율을 규제함으로써 수평결합적 소유의 확장을 제한하게 된다.

2) 채널 수 규제를 통한 수직결합 규제

‘방송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2호는 ‘특정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및 위성방송 사업자가 

텔레비전방송 채널 사용 사업·라디오방송 채널 사용 사업 및 데이터방송 채널 사용 사업별

로 각각 전체 사업자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방송 채널 사용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방

송법’ 제8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8조 제7장은 ‘지상파방송 사업자·종합유선방송 사업자·위성방송 사업자·방

송 채널 사용 사업자 및 전송망 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 분야 또는 사업자 수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개정 2006. 10. 27, 2009. 7. 31)고 규정한 조항이다.

수직결합을 통해서 미디어 기업이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효과는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유통망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프로그램 제작자의 위험관리적 측면이다. 한편, 수직결합의 부정적 영향으로 가장 빈

번히 지적되는 것은 시장 활동을 제한하는 점이다. 수직결합에 따른 시장 활동 제한은 크게 

<표 2> PP의 다양성 관련 주요 규제 법령 

규제 항목 규제 법령
관여된 다양성 쟁점

나폴리 (2001) 임정수 (2004)

수직결합/

채널 수 

‘방송법’ 제8장 제7조  

‘방송법시행령’ 제4조의 6 

2. 특정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및 위성방송 사업자가 텔레

비전방송 채널 사용 사업·라디오방송 채널 사용 사업 및 

데이터방송 채널 사용 사업별로 각각 전체 사업자 수의 5

분의 1을 초과하여 방송 채널 사용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3.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 구역의 3

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 사업을 경영

하는 경우

소스 다양성
경제적 집중

(채널 소유 집중)

시청

점유율 

‘방송법’ 제69조의 2(시청점유율 제한) ①방송 사업자의 

시청점유율(전체 텔레비전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 

시간 중 특정 방송 채널에 대한 시청 시간이 차지하는 비

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

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및 해당 방송사

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

의 시청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하여 산정한

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은 가중치를 다

르게 부여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

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

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

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

한다.

노출 다양성

(채널 간)

*특수관계자 고려한 

방송사업자 간 노출 

다양성의 의미 포함 

경제적 집중 (채널 

간 수용자 집중:  채

널 소유 집중)

수용자 집중(채널 

간 수용자 집중)

 

매출액

‘방송법’ 제8조 제9항

‘방송법시행령’ 제4조 제8항 

법 제8조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

는 경우라 함은 특정의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의 매출액

과 당해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 채

널 사용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 채

널 사용 사업자의 매출액 총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

의 33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소개와 판

매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의 

매출액은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26 개정) 

해당 사항 없지만, 간

접적으로는 소스 다

양성(소유주 다양성)

과  관련 있음

경제적 집중(수입 집

중) 

간접적으로는 경제

적 집중(소유 집중)

과 관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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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면에서 가능한데, 하나는 결합기업을 보호하고 비결합기업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등의 시장지배력 전이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사의 출현을 억제하기 위한 시장 봉쇄다. 미디

어 기업 수직결합의 효과는 시장의 조건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나왔다. 안회균과 

리트만(Ahn & Litman, 1997)은 그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연구의 결과는 미국 

케이블TV 시장을 대상으로 한 수직결합에 관한 연구에서 MSP(Multiple System 

Operator & Program Provider: 복수 종합 유선·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형태로 수직통합

된 케이블TV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이 형성된다는 결과를 얻었지만, MSP와 

MSO(Multiple System Operator: 복수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 시장의 규모 차이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 데 혼란이 따른다고 보았다.

‘방송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2호에서와 같이 SO(System Operator: 지역 종합 유선방

송 사업자)가 소유할 수 있는 PP의 수를 규제(PP 사업자 전체의 20%)하는 것은 MSP가 일

방적으로 채널 편성을 불공정하게 끌고 가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수직결합을 규제하는 동시에 수평결합 또한 규제하

고 있으며, 이 글의 뒤에서 보겠지만 PP 사업자의 매출액도 규제하고 있어, 규제가 중복되

는 면이 있다. 예를 들자면, MSO가 전체 지역의 3분의 1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수평결합

을 규제하고, PP 사업자가 총매출액의 33%를 넘길 수 없도록 매출 점유율을 규제하는 시장

에서, SO가 전체 PP 사업자의 20%를 넘는 수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수직결합 규제가 거

둘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MSP 규제뿐 아니라, MSO 규제도 표면적으로는 수평통합의 규제지만, 동일 시장에서 경

쟁하지 않는 SO 시장에서의 MSO 확장에 대한 규제는 MSO와 PP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으

로 볼 수 있다. 유(Yoo, 2002)는 수직통합이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려면 1차 시장, 2차 시장 

모두 집중되어야 하고, 독점이 가능할 정도로 진입장벽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케이블TV 산업에서는 프로그램 공급 시장은 독점 상태가 아니며, SO만 지역별로 독점이 일

어나고 있다. PP 산업이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MSP가 수직통합에 의한 

시장지배적 힘을 발휘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방송법시행령’ 제4조 제7항 제3호를 근거로 SO 전체 지역의 3분의 1까지만 소유할 수 있

도록 MSO 소유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표 3>에서 보여주듯이, SO사의 시장점유율 지표

인 CR4는 가입 가구 수 기준으로 61.77%이며, HHI의 최댓값은 1205( ≒1205), 최솟값

은 1165 정도로( ≒1165)
2
 다소 집중된 경향을 보이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별도의 MSP 규제가 갖는 의미는 제한적이다. 

2   �1 7위인 MSO의 시장점유율이 2.99%를 보이고 있어, HHI가 최댓값과 최솟값이 되도록 나머지 22개 사의 시장점유율

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HHI가 각각 1205와 1165 정도 나온다.

<표 3> MSP 현황 

SO사 운영 SO 수
전체  

SO 수 대비(%)
가입 가구

전체 가입 

가구 수 대비(%)
PP 소유*

티브로드 21 21.87 3,396,233 22.25
이채널, 채널뷰, 스크린, 패션엔, 

씨네프, 폭스, 폭스라이프, FX

씨앤앰 15 15.62 2,153,895 14.11 코메디TV, 드라맥스, Ystar 

CJ헬로비전 14 14.58 2,531,112 16.58
tvN, 채널CGV, XTM, 올리브, 챔

프, 내셔널지오그래픽, 중화TV 

HCN 8 8.33 1,348,013 8.83 채널ING, 트렌디

CMB 10 10.41 1,296,472 8.49 TVBKOREA, 리얼TV

온미디어 4 4.16 564,569 3.70

OCN, OCN 시리즈, 슈퍼액션, 캐

치온, 캐치온 플러스, 온게임넷, 

바둑TV, 투니버스, 온스타일, 스

토리온

GS** 2 2.08 456,354 2.99 ch14강남방송

MSO 소계 74 77.08 11,746,648 76.95

개별 SO 22 22.91 3,518,180 23.05

합계 96 100 15,264,828 100

출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2010년 3월 자료.
✽2010년 10월 현재. 
✽2010년 10월 22일 현재 총 46만 가구를 확보한 GS강남방송과 GS울산방송은 씨앤앰에 매각되었는데, 이 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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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청점유율 규제

2009년 7월 31일 신설된 ‘방송법’ 제69조의 2 제1항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전체 텔

레비전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총 시청 시간 중 특정 방송 채널에 대한 시청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청점유율 

규제는 이 조항을 통해서 우리나라 방송 규제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또 동법 제69조의 2 

제2항에는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의 시청점유율 및 해당 방송사업자가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하여 산

정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 등의 시청점유율은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방송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일간신문의 구독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이로써, 방송사업자인 PP 사업자도 이 법조항에 따라 시청점유율 규제 대상이 되었다.

시청점유율 규제는 한 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채널 시청률의 상한선을 연간 평균시청률 

30%로 제한한 독일의 규제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방송사업자는 시청점유율이 30%

를 넘지 않도록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거나 일정 방송 시간을 제3자 방송 채널에 할애해야  

한다. 그 대신 시청점유율이 25% 이상인 방송사업자가 지역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거나 제3자 방송 채널에 시간을 할애하면 시청점유율을 각각 2%, 3%씩 삭감해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이준웅, 2010). 그러나 독일은 1997년 1월부터 시청점유율 상한제 이외에 

별도의 소유 관련 규제(예를 들면, 교차소유나 수직, 수평결합, 외국 자본 출연 및 자본 소유 

비율)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견 다양성’을 규정한 조항들에서 시청점유율에 따라 

허용되는 소유의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 제도의 목적이 명료하게 ‘여론 지배력의 

집중’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성숙희, 2006, p. 

9~10).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에는 이미 MSO와 MSP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모를 키

우지 못하도록 법령이 마련되어 있어, 시청점유율 규제는 이중 규제의 성격이 분명하다. ‘방

송법시행령’ 제4조 제7항 제3호 ‘특정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경영하는 종합유선방송 사업

의 가입 가구 수와 그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가입 

가구 수의 합이 전체 종합유선방송 사업 가입 가구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와 제4조 

제7항 제4호 ‘특정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전체 종합유선방송 구역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등의 규제와 앞서 살펴본 ‘방송법시행령’ 제4

조 제6항 제2호를 통해 MSP를 제한하고 있다.  

이중 규제 문제뿐 아니라, 사후 규제인 시청점유율은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시청자 선호

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시청자의 선호와 선택에 규제가 개입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러

한 규제는 궁극적으로 여론 집중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시청자에게 다양성을 제

공하는 면보다는 다분히 인수합병이나 신규 설립을 제한하려는 산업적 규제의 성격을 띠는

데, 소유 채널 수나 매출액 규제로 그 목적은 이미 상당히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 자체도 난센스이지만, 보도, 영화, 드라마, 음악, 정

보, 스포츠, 예능, 일간지, 종합 편성을 통틀어 만들어낸 시청점유율을 여론 다양성의 지표

로 삼는 것도 설득력이 낮다.      

  

4) 매출액 규제를 통한 수평결합 규제

‘방송법시행령’ 제4조 제8항은 ‘방송법’ 제8조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

하는 경우를 ‘특정의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의 매출액과 당해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와 특수

관계자인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의 

매출액 총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3을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이 경우 ‘상품 소

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의 매출액은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방송법’ 제8조 제9항은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는 시장점유

율 또는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 채널 사용 

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표 4>는 대표적인 MPP(Multiple Program Provider: 복수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를 

중심으로 PP 매출 현황을 보여주는데, CJ는 2009년 기준으로 매출액의 28.3%를 차지하며 

수위에 올라 있다. 그 뒤를 매출액의 14.3%를 차지한 SBS가 잇고 있다. 이 밖에 MBC는 매

출액의 11.0%를, KBS는 매출액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PP의 매출액 규제 기준은 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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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전체 PP 매출액의 33%이므로, 주요 MPP의 매출액은 그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4개 주요 MPP 매출액은 전체의 60.9%를 차지했다. 형식은 매출액 규제지만, 매

출액 점유율에서 선두에 있는 주요 MPP로서는 매출액 규제는 결국 PP 소유의 확장을 제한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출액 규제는 주요 MPP 간의 대규모 수평결합을 통해 한두 사업자가 시장을 완전히 장

악하는 것을 견제한다. SO든 PP든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힘(협상력)을 가짐으로써 불균형

이 발생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환경을 크게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사업자 단위로 사후 규제

하는 매출액 규제는 소스 다양성과 같은 경제적 면의 집중을 완화하는 반면, 수용자 집중 완

화/노출 다양성(채널 간 다양성, 프로그램 다양성 등)이나 콘텐츠 다양성(아이디어, 포맷, 

장르 등) 면에서는 여전히 그 효과가 직접적이지 않다. 

5. 결론

  

다양성의 다차원적 의미들은 때로 중첩되기도 하지만, 때로 상당히 차별적이기도 하여, 

이를 추구하는 다양성 관련 PP 규제 정책들의 목표가 혼란을 빚을 수 있다. 기업의 공정경

쟁, 여론 다양성, 선택성 등은 미디어 규제 정책과 일대일로 연결되지 않고, 대체로 두루뭉

수리하게 묶어서 정책의 목표를 구성하게 된다. 이는 규제 정책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당

성을 강화해주기는 하지만, 정책의 수행과 평가에서는 큰 혼란을 초래한다. 공정경쟁에 긍

정적인 규제가 여론 다양성과 선택이라는 명에서도 긍정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때로는 정당

성을 추구하는 여러 규제가 어떤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다양

성 관련 수직결합(채널 소유) 규제, 시청률 규제, 매출액 규제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PP 

규제를 검토했는데, 그 논의에서 짚어볼 점을 몇 가지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PP 규제와 관련해 가능한 여러 규제를 동시에 하고 있어,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MSO 제한과 PP 매출액 제한 규정이 있는데도 별도로 

MSP를 제한할 뿐 아니라, 시청점유율까지 규제하고 있다. MSO가 협상에서 일방적으로 주

도권을 쥐고 있어서는 영세한 PP로서는 공정한 협상이 불가능하므로 일정한 규제가 필요

하지만, 규제는 효율적이어야 하므로 중복적인 규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업자 단위로 규제하는 현행 PP 규제가 경제적 면의 집중을 완화하고 사업 주체 

간의 협상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견제하는 효과를 갖는 반면, 아이디어, 장르, 포맷 등에서 

편중을 완화하거나 채널이나 프로그램 노출의 집중을 완화하는 효과는 직접적이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소유 채널 수의 규제, 매출액 규제, 시청률 규제 등은 형식적으로는 경제적 집

중, 수용자 집중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콘텐츠 아이디어의 다양성이나 선

택을 강화하기보다는 SO와 PP의 파워 조정에 치중하고 있다.    

셋째, 시청점유율 기준 제한은 방법적 한계는 차치하고, 목적조차 모호한 규제가 되었다. 의

견의 다양성 보장에 집중한 독일의 시청점유율 제도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의견의 다양성 보장인지 다시 점검해보아야 한다. 의견 다양성이 전

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경제적 집중을 견제할 제도는 이미 중첩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상태다. 

만약, 의견 다양성 보장이 이 제도의 절대적인 목표라면, 과연 시청자의 선택에 역행하여 규제

<표 3> MSP 현황 

MPP
2008 2009

매출액(억 원) 점유율(%) 매출액(억 원) 점유율(%)

CJ 계열* 4,640 34.6 3,924 28.3

SBS 1,920 14.3 1,980 14.3

MBC 1,482 11.0 1,530 11.0

KBS 822 6.1 1,007 7.3

4개 MPP 매출액 8,867 66.0 8,441 60.9

티브로드 계열 341 2.5 529 3.8

CMB 계열 91 0.7 124 0.9

C&M 계열 118 0.9 363 2.6

HCN 계열 3 0.0 41 0.3

소계 13,431 100.0 13,863 100.0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
✽2009년 12월에 CJ그룹은 CJ오쇼핑을 통해서 온미디어 지분 55.17%를 인수했다. 따라서 이 표의 2008년과 2009년 

매출액 점유율은 CJ 계열과 온미디어 계열의 합계이므로, 33%를 넘을 수도 있다.

※‘방송법시행령’ 제4조 제8항을 근거로 PP 매출액은 PP 총매출액에서 홈쇼핑 방송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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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정해야 할 만큼 절박한 것인지, 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보도 채널을 제외하면 의견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널이 별로 없는데도, 시청점유율까지 규제하면서 지켜

야 하는 ‘의견 다양성’의 실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는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가변적 미디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규제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사회적 혜택을 이끌어내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규제의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다. 아

무리 효율적인 규제도 오래지 않아 그 의미가 퇴색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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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PP 규제 정책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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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송 프로그램 공급자(program providers: PP)와 

관련한 정책은 사실 특별히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미국의 경

우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의 영향이 강해 콘텐츠 

제작은 언론의 자유를 추구하는 한 방편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

문이다. 그러나 PP와 관련된 정책은 대부분 경쟁의 활성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는 간접적으로 프로그램 공급에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PP 관련 정책은 PP에만 국한

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 전체 산업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셔

먼 법(Sherman Act)이나 클레이턴 법(Clayton Act) 등 반독점

법(antitrust laws)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초기 방송 프로그램 

공급자의 역할을 담당한 할리우드(Hollywood) 영화사들에 대

한 규제도 이들이 과점을 형성,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증대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반독점법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박남기

오클라호마대학 교수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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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는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을 중심으로 PP 관련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상파 방송과 PP 관련 규제정책

지상파 방송의 경우 PP와 관련된 정책은 주로 지상파 방송 네트워크(ABC, CBS, NBC, 

Fox 등), 지역방송사들(affiliates), 그리고 PP(주로 할리우드 영화사)들 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지

상파 방송이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사용하므로 이의 대가로 공익(public interest)에 봉사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한 경쟁, 다양성, 그리고 지역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대변

된다고 하겠다. 

지상파 방송에서 PP와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은 “프라임타임 액세스 규정(prime time 

access rule: PTAR)”이라고 하겠다. 이는 상위 50대 텔레비전 방송시장에서 지상파 네트워

크들의 지역가맹사들이 프라임타임대에 지상파 네트워크의 프로그램을 세 시간 이상 방송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써, FCC에 의해 1970년에 처음으로 적용되었다. 이는 프라임

타임대에 독립적으로 제작된 비 네트워크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프

로그램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프라임타임 액세스 규정은 다양한 

프로그램 소스로부터 제작된 프로그램을 방송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소스의 다양

성을 추구하여 공익에 봉사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규정은 지난 1995년 

폐기되었는데, 당시 케이블이 본격적으로 텔레비전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이들이 케이블 채널들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프라임타임대에 다양성을 

추구할 명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지상파 방송에서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한 또 다른 규제는 지난 1995년 폐기된 “Financial 

Interest and Syndication Rules(Fin-Syn) 규정”을 들 수 있다. 이는 1970년 FCC에 의해 

규정되었는데, 당시 3대 지상파 방송사들, 즉 ABC, CBS, NBC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

고, 이들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신디케이션(syndication) 시장(지상파 

방송에서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2차적으로 방송되는 케이블을 비롯한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자 FCC는 프라임타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의 경우 세 방송사가 소유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따라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상파 텔레비전에서 인기를 얻은 프로그

램이라 하더라도 이를 신디케이션 시장, 즉 케이블 네트워크에 제공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규정 역시 1990년대 텔레비전 산업에서의 경쟁이 충분하다는 판

단 하에 폐기되었다. 그러나 1996년 새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에 의해 

탈규제와 경쟁의 활성화가 제고됨에 따라 미디어 기업들 간의 합병으로 콘텐츠와 배급채널

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이 더욱 활발해졌는데, 프로그램 소유권, 즉 콘텐츠를 

소유하고 있는 할리우드 영화사들이나 프로그램 공급자들, 그리고 지상파 네트워크들 간의 

합병은 디즈니(Dinsey)와 ABC, 바이어컴(Viacom)과 CBS의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것이

다. 또한 1986년 출범한 폭스(Fox) 지상파 방송 역시 할리우드 영화사인 20세기 폭스(20th 

Century Fox)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즉, 지상파 방송의 경우 PP에 대한 정책적 규제는 1940년대 이후 지상파 네트워크들의 영향

력이 커지자 이를 견제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콘텐츠 자체나 PP를 대상

으로 한 규제는 극히 드물다고 하겠다. 콘텐츠 자체에 대한 규제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공익에

의 봉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선정적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시청할 가능성이 있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방송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거의 유일한 규제라고 할 것이다.   

케이블 산업과 PP 관련 규제정책

케이블 산업의 경우 FCC를 비롯한 정부의 PP에 대한 규제는 케이블 사업자들(system 

operators: SO)에 대한 규제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 정부와 FCC는 케

이블 사업자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규제해왔는데, 이는 케이블 산업이 지상파 방송의 

위협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지상파 방송은 공중파를 이용, 

무료로 미국 국민들에게 방송을 전달하고 공익에 봉사하나, 케이블은 수신료를 받지만 보다 

많은 채널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상파 방송의 안정적인 프로그램 전송에 위협이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케이블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커뮤니티 TV(community TV: CATV)로 시작한 케이블 산업이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

로 성장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지상파 방송은 정부와 FCC에 로비를 벌여 정책적으로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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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이 지상파 방송과 경쟁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처음 규제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1962년 

FCC가 케이블 SO들로 하여금 지역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타 지역으로

부터 수입된 프로그램을 전송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1972년에는 케이블 SO들로 하



48  Content + future Deccember 2010  49

가 수직적으로 통합된 PP로부터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서 가격차별이 있었다고 불만을 제기

할 경우 PP는 가격차이가 비용과 관련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결국 1992년 Cable Act가 규정하고 있는 프로그램 액세스 규정은 기본적으로 수직적 통

합을 이룬 SO와 PP가 시장경쟁에서 다른 SO나 PP에게 불이익을 줄 것을 우려하여, 프로그

램 공급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고 독점방지와 경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라 

할 것이다.

한편, 1992년 Cable Act는 616조에서 “프로그램 전송규정(program carriage rules)”을 

두고 있는데, 이는 케이블 SO와 수직적 결합 관계가 없는 PP가 케이블에서 전송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이는 1992년 Cable Act가 제정될 당시 일부 케이블 SO들이 그들

과 연관이 없는 PP들이 케이블에 프로그램을 전송하고자 할 때, 독점계약의 체결을 요구하

거나 프로그램 전송과 관련하여 금전적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전송조건으로 다른 요구사

항들을 제시하는 등 PP들에 불리한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616조는 케이블 SO

를 비롯한 모든 비디오 프로그램 전송사업자가 (1)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2) 전송조건으로 어떠한 독점적 계약을 맺도록 강요

할 수 없으며, (3) 전송조건, 프로그램의 선정, 계약 조건 등에 대해 SO와 연관이 있는 PP와 

SO와 연관이 없는 PP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1992년 Cable Act는 케이블 가입자들이 40-50개에 달하는 케이블 채널을 제

공하는 expanded service에 가입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과 PEG(Public, Educational, and 

Government) 채널들만을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에만 가입하더라도 HBO와 같은 프리미엄 

채널이나 Pay Per View(PP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최근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전송 시장의 현황

이러한 프로그램 액세스 규정과 프로그램 전송규정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SO를 제외한 

다른 SO들, 즉 AT&T와 버라이즌을 비롯한 전화사업자들, 디렉TV(DirecTV)와 에코스타

(EchoStar) 등의 위성사업자들은 케이블 SO들이 여전히 독점적 영향력을 이용하고 있으

며, 여타 SO들은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FCC에 불평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독립 PP들은 케이블 SO와 수직적으로 통합된 PP들에 비해 케이블에서 방송될 기회가 적으

며, 케이블 SO와 연결된 PP들은 독립 PP들에 비해 전송될 확률이 62.3%가 높다고 밝혔다

(FCC, 2009). 독립 PP들은 FCC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해야 하

며, 이는 시장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케이블 산업을 

비롯한 다채널 비디오 시장은 케이블 SO들과 일부 지상파 방송사들의 무대이며, 공정한 경

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컴캐스트는 지난 

몇 년 동안 50여개의 독립 PP와 전송 계약을 맺었으며, 컴캐스트가 전송하는 PP들의 프로

그램의 90%는 컴캐스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맞섰다(FCC. 2009).

지난 2009년 1월에 발간된 FCC의 비디오 프로그램의 전송 시장에서의 경쟁에 관한 연례

보고서(Annual Assessment of the Status of Competition on the Market for the 

Delivery of Video Programming)에 의하면, 2006년 말 현재 565개의 PP가 존재하고 있

고, 이중 84개의 PP(14.9%)가 최소한 한 개의 케이블 SO와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들 케이블 SO들은 Top 7 케이블 SO들 중 5개의 SO들인데, 여기에는 컴캐

스트, 타임워너 케이블, 콕스(Cox), 케이블비전(Cablevision), 그리고 어드밴스/뉴하우스

(Advance/Newhouse)가 포함된다. 이중 타임워너 케이블은 39개의 PP에 소유권을 가지

고 있고, 콕스는 26개, 어드밴스/뉴하우스는 24개, 컴캐스트는 18개, 그리고 케이블비전은 

26개의 PP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한편, 케이블 SO외에 PP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미디어 기업들은 지상파 방송사, 위성

방송, 그리고 지역 지상파 방송사 그룹들인데, 이들은 총 124개(21.9%)의 PP들을 소유하고 

있고, 전체 PP의 63.2%인 357개 PP는 어느 미디어 기업들과도 수직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독립 PP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독립 PP들은 소규모 PP들로 인기 있는 PP들은 

거의 모두가 다른 미디어 기업들과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

펴보면, 지상파 Fox와 위성방송 DirecTV를 소유하고 있는 뉴스코퍼레이션(News 

Corporation)은 20개의 PP, CBS는 15개의 PP, ABC를 소유하고 있는 디즈니는 25개의 

PP, NBC 유니버설(NBC-Universal)은 22개의 PP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어 지상

파 방송인 유니비전(Univision)은 8개의 PP를 소유하고 있으며, 리버티 미디어 그룹

(Liberty Media Group)은 24개, 그리고 한때 CBS의 모기업이었던 바이어컴은 28개의 PP

를 소유하고 있다. 지역 방송사 그룹들의 경우에는 허스트(Hearst)가 20개의 PP, 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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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ps는 7개, 트리니티 방송(Trinitty Broadcasting)은 5개의 PP를 소유하고 있다(FCC, 

2009).

이상에서 살펴본 케이블에서의 PP에 대한 규제는 궁극적으로는 PP에 대한 규제라기보

다는 SO에 대한 규제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규제는 전통적으로 지역독점을 유지해왔던 

케이블 SO가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공급에까지 영향력을 미쳐 경쟁에 위

협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케이블 SO와 수직적으로 통

합되지 않은 PP의 경우에는 규제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타임워너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인 디렉TV의 경우, 모기업인 타임워너와 뉴스코퍼레이션이 PP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을 제외한 나머지 PP들은 대부분 지상파 방송사들과 연결된 PP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P에 대한 규제 역시 케이블 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상파 방송이나 여타 미디어 기업들

의 PP에 대해서는 규제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FCC와 정부의 규제가 케이블 산업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전화사업자들의 비디오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한 규제를 살펴봐도 잘 알 수 있다. 즉, FCC는 

위에서 살펴본 독점적 프로그램 전송계약 금지 규정을 케이블 SO의 경우에는 2012년까지

로 연장했지만 위성방송이나 AT&T, 버라이즌과 같은 전화회사들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FCC는 케이블 SO들이 자체적인 PP들을 설립, 수직적 통합을 

이룸으로써 경쟁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궁극적으로 소비자 복지에 상반되는 행위를 해 

온 것에 대해 크게 신경을 써왔다. 지난 2007년만 하더라도 FCC는 한 보고서를 통해 수직

적 통합을 이루고 있는 케이블 SO들은 여전히 반경쟁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과 

다양성을 확대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FCC는 케이블 

SO와 비슷한 위치에 있으며 수직적 통합을 이루고 있는 위성방송이나 전화사업자들에게는 

크게 규제를 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는 물론 FCC가 전통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규정하는데 있어, 전화 서비스는 

커먼 캐리어(common carrier)로써 통신 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로 분류해왔

고, 케이블 서비스는 미디어 서비스 또는 정보서비스(information service)로 분류해온데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 융합, 컨버전스(convergence)가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고, 

어떠한 플랫폼에서 출발하든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서비스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케

이블에 대해서는 과중한 규제를 하고, 여타 산업에 대해서는 가벼운 규제를 하는 것은 형평

에 어긋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3) 케이블 SO에 대한 의무전송규정

PP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케이블 SO를 규제함으로써 SO가 프로그램을 전송

하는데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규제로 “의무전송규정(must-carry rules)”을 들 수 있다. 의

무전송규정은 1972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는 케이블 SO들이 케이블 채널의 일정 부분을 지

역 지상파 방송과 PBS, PEG 채널 등 공익방송의 전송을 위해 할당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케이블 SO들이 일부 프로그램의 전송을 포기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프로그램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의무전송규정은 케이블 SO들의 채널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의미에서 수정헌법 제1조의 

조항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1985년 Quincy Cable v. FCC 

케이스나 1988년의 Century Communications v. FCC 케이스는 대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의무전송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992년 Cable Act는 다시 의무전송규정을 

포함함으로써 논란이 재현되었고, 터너방송(Turner Broadcasting)은 1992년 Cable Act가 

의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대법원(Supreme Court)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1994

년 의무전송규정과 관련한 1차 판결(Turner Broadcasting System v. FCC, Turner I)에서 

의무전송규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의무전송규정은 지역 지상파 방송의 유지를 위해서는 필수적

이며, 의무전송규정이 없이는 케이블 SO들이 독점적 위치를 이용, 지역 지상파 방송의 프로

그램들을 전송하지 않거나 지역 지상파 방송에 채널할당을 불리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을 들었다. 또한 케이블 SO에 대한 규제의 근거로 ➊ 무료로 제공되는 지역 지상파 방송의 

보호, ➋ 다양한 소스로부터의 뉴스와 정보의 전파, ➌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

의 활성화를 들었다. 

이와 같은 판결은 1997년 판결(Turner Broadcasting System v. FCC, Turner II)에서 5

대 4의 결정으로 재차 확인되었는데, 대법원은 1997년의 판결에서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활

성화하기 위해 의무전송규정의 채택이 필요하며, 과반수의 대법관들은 미국 텔레비전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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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70%가 케이블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시청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케이블 SO들은 의무

전송규정이 없을 경우 지역 지상파 방송에 불리한 채널 편성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을 지적했다. 또한 의무전송규정은 케이블 SO들의 독점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지상파 방

송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차 터너 판결에서 소수의 대법관들은 이 판결이 명백하지 않은 경제적 논리로 케이

블 SO들의 수정헌법 제1조의 권한을 희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성방송의 등장으

로 케이블 SO들이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만

약 케이블 SO들이 PP들과 수직적 통합을 통해 시장에서 독점의 폐해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의무전송규정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997년의 2

차 판결이 내려진 이후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소수 대법관들의 의견에 동조하며, 의무전

송규정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케이블 SO들의 권한을 희생시킨 결정이

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지상파 방송사들이 케이블 SO들과 PP들의 수직적 통합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영향

력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케이블 SO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PP들이 다른 미디어 

기업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지상파 

방송사들은 대부분 할리우드 영화사들, 즉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회사들과 연결이 되어 있

으며(예: ABC/디즈니, NBC 유니버설, 폭스/20세기 폭스, CW/워너 브라더스), 지상파 방

송사들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시청자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광고수익이 줄어든다고 하

더라도 이들은 케이블 PP들의 시청률 증가로 광고수익을 만회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

라서 지상파 방송사들 역시 할리우드 영화사들, 케이블 PP들과 수직적 통합을 이루고 있어 

이들이 케이블 SO와 PP의 수직적 통합으로 인해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

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의무전송규정은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SO

와의 관계를 피상적으로 본 정책적 결정이며, 전체 미디어 시장 내에서 개별 행위자들의 연

결고리를 살펴보면 결코 지상파 방송이 케이블 SO들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없다

(Park, 2004). 더군다나 위성방송의 급격한 성장으로 현재 디렉TV와 에코스타가 다채널 

SO들 중 2위와 4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케이블 SO들의 독점적 영향력은 상

당히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급자에 대한 규제정책은 경쟁의 활

성화를 위해 지상파 네트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케이블 SO의 독점적 영향력을 제

어하기 위한 규제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규제들은 결국은 PP에 대한 규제라기보

다는 전송망, 즉 지상파 네트워크 또는 케이블 SO를 가진 행위자들에 대한 규제이다. 그리

고 미국의 경우, 텔레비전 산업, 더 나아가 미디어 산업 전반을 살펴볼 때, 케이블 산업과 케

이블 SO에 대한 규제가 여타 산업에 비해 과중하다는 것이 특색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위

에서 살펴본 것처럼 역사적으로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이용하는 지상파 방송의 보호, 그

리고 원래 서비스에 바탕을 둔 규제의 원칙(미디어 서비스와 전화 서비스)이 미디어 융합에 

따른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의 이유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비디오 프로

그램을 전송하는 플랫폼이 무선전화, 인터넷 등으로 확대되고 명확히 구분되었던 예전의 

산업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에서 미디어 산업의 활성화와 원활한 비디오 프로그램의 전송

과 유통을 위해서는 보다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이 정책적인 뒷받침 하에 제

공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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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방송콘텐츠의 

글로벌 전략
TREND 
ANALYSIS

2005년 이후 미국 드라마 시리즈물 <프리즌 브레이크>,<위

기의 주부들>등이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하면서 미국이 인기 드

라마 시리즈물을 중심으로 국제 프로그램 시장의 ‘완성된 제작

물(finished programmes)’분야에서 거의 압도적 위치를 차지

하였다. 그동안 프로그램의 형식을 판매하는 ‘포맷’ 분야에서는 

무려 108개국에 판매된 <누가 백만장자가 되길 원하는가>나 

<The Weakest Link>와 같은 글로벌 게임 쇼나 <빅브라더>, 

<I am a Celebrity>, <Wife Swap> 같은 리얼리티 쇼, 그리고 <

팝아이돌>, <브리튼스 갓 탤런트>, <Strictly come Dancing>

같은 오디션/탈랜트 쇼 중심의 오락물 포맷을 주도적으로 수

출하고 있는 영국이 지배적 위치를 공고히 해 오고 있어 주목을 

끈다. 특히 영국 방송 포맷에 대한 수요는 지금까지의 리얼리티

(non scripted) 프로그램 영역 중심에서 앞으로는 드라마

박성우

런던대 

골드스미스칼리지

 박사과정

(scripted) 영역에까지도 확장 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서 엔데몰(Endemol)이나 프리멘틀

미디어(FremantleMedia)와 같은 영국의 대표적 포맷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수익

을 올리고 있다.

 급속도로 커지고 있는 글로벌 뉴미디어 환경에서 영국의 방송 콘텐츠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에 따르면 2009년에 

비해 올해 영국의 전체 TV 시청 규모가 3퍼센트 정도 늘었다고 한다. 더불어 매순간 유튜브

(You Tube)등에 끝없이 올라오는 영상물과 매달 9천만 명이상의 엄청난 사람들이 접속하

는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의 눈과 귀가 24시간 영상 콘텐츠를 

접하며 공유 하고 있다. 

지난 남아공 월드컵기간만 보더라도 전통적 올드 미디어로 여겨지는 TV라는 매체를 제

외하고도 무려 5백만 명에 달하는 영국 성인들이 온라인으로 이 글로벌 이벤트를 즐겼다고 

한다. 또한 백만에 가까운 영국 성인들은 아이폰(iPhone) 같은 자신들의 최신 핸드폰/모바

일 기기를 이용해 빅게임들을 보았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미디어 콘텐츠 소비 현상

이 벌어지고 있는가? 더 많은 미디어의 소비를 위해 하루의 길이가 더 늘어난 것도 그렇다고 

우리의 수면시간이 훨씬 줄어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비슷한 시간과 환경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데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 말하고, 평가하고, 공유하고, 언급해서 소문내고 하는 

일들을 비슷한 시간과 공간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익숙함인데 이는 곧 TV라는 매체이용

에도 비슷하지만 다르게 적용되는 점이다. 전술했듯이 다중매체(멀티 플랫폼) 시대의 멀티

태스킹 현상의 적응과 확산이 그 핵심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디어 콘텐츠가 지구 곳곳에 

자리 잡은 수백 수천만 명에 의해 실시간 공유되고 향유될 때 텔레비전이라는 조금은 낡아 

보이는 미디어도 새롭고 강력한 사회 문화적 기능을 다시 발휘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볼 때 부정적 이야기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졌

던 소문들이 실제의 폭력행위보다 더 큰 상처를 만들어 사회적 폭력을 가하는 경우도 우리

는 적지 않게 보았다. 게다가 더 심할 경우 해당자들이 자신의 고귀한 목숨마저 포기하게까

지 만들었던 일련의 슬픈 소식들에서 텔레비전과 뉴미디어의 결합 관계가 현실 사회에서 보

여주는 의미와 기능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슈퍼스타케이2>에서의 ‘허 각 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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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이 더 이상 놀랍지 않은 미디어 이벤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아마도 이미 영국의 수잔 

보일(Susan Boyle)이나 폴 포츠(Paul Potts)에게서 공유된 글로벌 콘텐츠와 그 문화적 트

렌드의 학습 효과임이 자명하다.

   

영국 미디어 산업의 경향

 이러한 현실 아래 현재 영국은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엄청난 유무형의 이득을 올리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성공적 콘텐츠나 포맷의 유통과 같은 기본적 범주에서 기여한 점이 크

고 더불어 그들의 대단한 유산인 영어라는 언어적 요인도 일정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

다. 지금 전 세계 4분의 1이상의 인구가 인터넷에 접속하고 그중 천만 명 이상이 공통언어인 

영어로 소통하고 있다. 그런데 이 수치는 무선 인터넷 보급률이 커짐에 따라 훨씬 빠른 속도

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어 기반의 미디어 소비도 급증하고 동시에 일반화 되고 있고 

이는 다시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연결되고 있다. 유튜브나 구글(Google)에서 수입을 얻고 있

는 만개가 넘는 영어기반 콘텐츠 제작자들은 동시에 채널4(Channel 4), 채널5(Channel 5), 

STV와 같이 독립제작사 콘텐츠의 공급을 우선시하는 영국 방송사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

에 있다. 이들은 수천시간에 달하는 자신들의 방송 영상물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아카이

브를 축적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하는 캐치업 서비스, 인터랙티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더

불어 자체적인 광고 목록들을 유튜브에 팔기도 한다. 즉 이러한 콘텐츠 사업자들은 텔레비

전과 온라인간의 무차별적인 교류와 경계 허물기를 통해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콘텐츠의 제작자들과 기술력을 담보하는 뉴미디어 서비스 업체들은 대부분 협력 작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2009년만 보더라도 구글의 콘텐츠 제작 파트너들은 

전 세계적으로 5천만 파운드 이상의 광고수입을 올렸고 이를 통한 ‘유튜브적’인 사업의 성공

은  콘텐츠를 잘 유통하는 것이 잘 소비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성공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방송 엔터테인먼트와 인터넷의 결합은 가정의 오래된 큰 스크린, 즉 텔레비

전에도 도달하여 앞으로 더욱 대중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는 올 하반기에 TV와 셋톱

박스를 결합하는 구글TV의 상륙 소식까지도 발표되었으나 영국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계

획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매우 다른 방송환경이 그 원인으로 이야기되는데 

결국 가정에서 TV를 더욱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일치된 의도에서 본다면 향후 멀지 않

은 시기에 영국에서도 텔레비전, 주문형 비디오(VOD, Video on Demand), 개인 비디오 레

코더(PVR, Personal Video Recorder) 등을 통해 모든 플랫폼에 산재해 있는 콘텐츠를 각 

가정의 여러 공간들에 자리하게 되는 대형 스크린 TV들과 인터넷을 연결해서 쉽게 찾아서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텔레비전의 변신은 많은 새로운 국면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영국 콘텐츠 시장 역시 많은 이익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영국이 자랑하

는 콘텐츠 포맷 산업이 자리하고 있다. 우선 영국 방송 제작 시스템을 간략히 살펴보면 뉴스 

보도물을 제외한 전체 프로그램의 60퍼센트 정도는 방송 채널을 소유한 인 하우스 제작사

에서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독립 제작사에서 공급되는 구조이다. 

특히 오프콤은 ‘방송법 1990’ (Broadcasting Act 1990)에 근거하여 1993년 이후로 25퍼

센트 이상의 지상파 방송 독립 제작사 의무 공급 쿼터 제도를 실시중인데 이는 지상파 방송

사의 제작권 독점을 막고 방송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원래의 의

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방송사 측이 제작비용 절감과 안정적 시청률 담보를 위해 과도하게 

외주제작비율을 높임으로서 시청자들과 제작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

다는 평가도 있다.

 지상파 방송사별 외주제작 할당 비율

쿼터비율(시간별) BBC1 BBC2 ITV Channel 4 Five

의무 공급 쿼터 25% 25% 25% 25% 25%

외주 제작 70% 70% 65% 60% 53%

외주 제작(피크타임) 90% 80% 85% 70% 42%

지역제작사 제작 25% 25% 50% 30% 10%

 출처 : 프콤,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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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하우스 프로덕션

15개 ITV 지역 방송 프랜차이즈 중에서 11개를 소유하고 있는 ITV plc.는 전체 ITV1 방송 스

케줄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ITV 프로덕션을 설립하여 운

영하고 있다. 이는 오프콤이 허가한 최대치이며 이를 통해 2012년까지 1억2천만 파운드에 달

하는 수입을 올릴 것이라 예상한다. 현재 ITV 프로덕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방송되고 

있는 영국의 인기 드라마 콘텐츠인 <코로네이션 스트리트>과 <엠머데일>, <하트비트>등을 제

작하고 있다. 반면에 BBC는 공개적인 경쟁원리에 입각한 ‘창의적 경쟁의 창’(Window of 

Creative Competition)이라는 제도를 시행중인데, 이에 따라 BBC의 자체제작 부문과 BBC에 

납품하는 독립제작사들은 오프콤이 정해준 쿼터이내에서 각각 콘텐츠를 제작하여 경쟁하게 

되고 이를 통해 선별된 프로그램들이 방송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BBC는 <All Creatures 

Great and Small>과 같은 다양한 쇼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고 있다. 

독립제작사

1982년 채널4의 등장과 1990년 방송법에서의 독립제작사 의무편성정책에 따라 독립제작 

영역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대표적 업체로는 포맷 사업으로도 유명한 ‘프리맨틀미디어’

(FremantleMedia)의 자회사로 대표적인 오디션 탈랜트 쇼 프로그램인 <The Apprentice>나 

<브리튼스 갓 탤런트>, <X Factor>등을 제작하는 ‘톡백 테임스’(Talkback Thames)와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로 대표적인 리얼리티 쇼인 <빅브라더>의 제작사인 ‘엔데몰UK’(Endemol UK), 

그 이외에 시추에이션 코미디물 제작으로 유명한 ‘햇 트릭 프로덕션’(Hat Trick Productions)

과 ‘타이거 아스팩 프로덕션’(Tiger Aspect Productions) 등이 있다.

프리멘틀미디어(FrementleMedia, Ltd)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TV, 라디오 프로덕션

인 RTL 그룹의 콘텐츠 제작 계열사로 2001년에 설립되어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 톡백 프로덕션같은 영국과 호주의 제작사들을 다수 소유하고 있으며 독일 최대 TV 

콘텐츠 제작사인 UFA를 초기에 합병시키기도 했다. 프리멘틀미디어의 구성을 보면 두 개

의 대표적인 부문으로 나누어지는데 제작 역량을 결집시켜놓은 ‘크리에이티브 네트웍스’

(Creative Networks)와 유통, 배급, 라이선싱 업무 중심의 ‘프리멘틀미디어 엔터프라이즈’

(FrementleMedia Enterprises)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크리에이티브 네트웍스는 ‘월드와

이드 엔터테인먼트’, ‘월드와이드 드라마’, ‘FMX’의 세 부서로 다시 나누어지며 월드와이드 

엔터테인먼트는 글로벌 제작 네트워크에서 글로벌 포맷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

되는 대표적 콘텐츠로는 <Idols>, <The X Factor>, <The Price is Right>, <Family Feud>, 

<Thank God You’re Here>, <브리티시 갓 탤런트>, <Hole in the Wall>, 그리고 

<PokerFace>가 있다. 월드와이드 드라마 부서는 12개 국 내외 지역에서의 다양한 시리즈 

드라마물 제작을 지원하는데 <The Bill>이나 <Neighbours>와 같은 드라마가 이에 해당된

다. 비교적 최근에 설립한 FMX 부서에서는 뉴미디어환경에 맞는 새로운 시청자들의 확보

전략을 수립하여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유통 사업을 총괄한다. 이를 통한 대

표적 콘텐츠로는 <Freak>나 <PrintFriends>가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인터랙티브 텔레비

전과 같은 새로운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엔데몰 UK(Endemol UK)는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독립제작사 가운데 하나로 글로벌 

콘텐츠기업인 엔데몰의 영국자회사이다. 엔데몰은 ‘Remarkable Television’, ‘Zeppotron’

과 같은 많은 수의 프로덕션 브랜드들을 통합 운영 중인데 특정한 장르에 집중하기 보다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드라마, 라이브 이벤트, 음악, 다큐멘터리, 코미디 등 다양한 장르의 콘

텐츠를 전 방위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 콘텐츠로는 <Golden Balls>, <Deal 

or No Deal>, <Soccer Aid>, <UK Music Hall of Fame>, <Gala TV>가 있다. 그리고 타이

거애스팩 프로덕션(Tiger Aspect Productions)은 특히 시추에이션 코미디물 제작으로 유

명하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미스터빈>시리즈나 <로빈훗>시리즈를 제작하였다. 하지만 이 

회사 역시 2009년 엔데몰 UK에 매각되었다.  

영국 콘텐츠의 중심인 포맷산업 1

 방송 프로그램(콘텐츠) 제작에 대한 국제적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는 가운데 이 시장을 

1  �포맷산업 관련내용은 한국 콘텐츠진흥원에서 발행한 이슈페이퍼, 유럽 콘텐츠 산업 동향 (16호) ‘방송콘텐츠산업 시

장동향(영국) 보고서’ (박성우, 2010)를 재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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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점하기 위한 일환으로 방송 프로그램 포맷에 대한 개발이 전 세계적 이슈로 더욱 부각되

고 있다. 프로그램 포맷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이유는 이미 포맷의 창작과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의 성과가 두드러지며 전술했듯이 앞으로의 핵심 분야인 멀티 플랫폼 미디어 

채널들에 콘텐츠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매개체로써 포맷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

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금액의 광고수입과 프라임 타임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

는 시청자들의 전화투표 같은 직접적 참여를 통한 부가적 수입 등은 이미 영국 방송 산업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
. 

특히 영국방송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이 시장은 가장 큰 수입원인데 영국 본머스 대학

(Bournemouth University)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세계 방송 포맷물의 50% 

가량을 차지한 것이 영국 제작사들의 콘텐츠였다고 한다. 여전히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따

라하거나 유사하게 베끼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때 각 지역에서 적

절한 법안을 찾아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오히려 새로운 대안으로도 방송 콘텐

츠 포맷 산업이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역설적 형국이다. 방송 포맷은 기본적으로 프로

그램 콘텐츠를 기반으로 다양한 게임쇼나 오디션 프로그램 등의 제 요소들을 포함하며 이는 

주로 방송사나 프로덕션 회사에 의해 개발되어진다. 

전 세계적으로 방송 포맷 시장은 매년 10퍼센트 이상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지난 1999

년 BBC의 한 부분인 BBC Worldwide가 ‘포맷 팩토리’(Format Factory)라는 포맷 판매 부

분을 만든 이후 2006년에만 무려 3천5백만 파운드의 포맷 판매 수입을 올렸다. FRAPA(포

맷 제작자 연합)에 따르면 2007년 당시에도 글로벌 포맷 시장의 규모가 이미 2천4백만 유로

를 넘어섰고 이중 영국이 거의 5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방송 포맷에 대하여 정

의를 내리자면 프로그램에서의 가변적인 에피소드들 중에서 변하지 않는 요소들에 대한 상

품화라고 할 수 있다. 

글로벌한 시장에서의 특징은 우선 특정 국가의 방송시장에서 생산되어 히트한 후 다른 나

라들로 유통되면서 콘텐츠의 핵심은 유지한 채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취향을 가미하여 재생

2  여기서 포맷이란 다양한 차원에서의 제작 과정과 유통 범주까지 포괄하는 용어이다. (배진아, 박주연, 2009)

산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미디어 시장을 주도하는 국가들의 방송 이벤트

들과 뉴스들을 다양한 경로로 기 경험 혹은 학습한 자국의 시청자들은 예비 열혈 시청자들

로 자연스럽게 포섭되어 이 후 자국의 특성에 맞게 각색되어 프로그램이 방송 될 때에도 이

미 공유된 컨셉을 기반으로 적극적 지지층으로 재 흡수되는 장점이 생긴다. 즉 포맷을 수입

하는 측에서도 일정정도 시청률을 미리 담보할 수 있고 여론의 이목을 쉽게 집중시킬 수 있

다는 면에서 포맷 시장을 이용하는 빈도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 

영국은 세계 방송콘텐츠 포맷 산업의 가장 큰 공급자이다. 즉 영국 텔레비전이 전 세계 프

로그램 포맷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엔데몰이나 투웨이트레픽

(2WayTraffic International)을 비롯한 유명 콘텐츠 공급 사업자 뿐 아니라 대표적 공영방

송인 BBC도 일찌감치 완성물 보다도 포맷의 사업적 가치에 주목하여 사업을 전개해 오고 

<그림 1> 세계 TV 포맷 거래 (2006-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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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993년 이후 BBC 월드와이드 텔레비전(BBC Worldwide Television)에 전담부서를 

만든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포맷 라이선스 사업과 유통 사업을 전개 중이다. 그리고 BBC

는 독립 프로듀서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들이 콘텐츠와 포맷 제작의 핵심

역할을 담당토록 한다. 또한 BBC는 포맷 세일즈 팀을 통해 전 세계에 방송 포맷을 수출하고 

있는데 <Strictly Come Dancing>같은 포맷의 경우 아시아와 유럽 등 35개국에 판매되었

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리얼리티 TV 프로그램으로 기네스 2010에

도 등재되었다.  

최근 세계 방송 시장의 동향을 살펴보면 기술발전과 채널 확장으로 글로벌 환경에서 상

업적 원칙이 보다 강조되어지는 양상이다. 방송의 국제화는 국가 간 경계를 넘는 무한 경쟁 

원리와 신자유주의적 요소가 시장의 질서 속에서 강조되는 경향을 띤다. 즉 포맷의 국가간 

교류에서 콘셉의 공유를 통한 ‘동시화/동조화’(synchronization)의 촉진과 ‘문화할인’

(cultural discount)의 최소화, 그 과정에서 ‘차이를 가진 반복’(프로그램의 현지화)을 메커

니즘으로 탈 구조화 후 재구조화 되어 진행되는 모습이 주를 이룬다.

영국이 포맷 산업의 선두주자가 된 배경에는 ‘커뮤니케이션법 2003(communication act 

2003)’이 있다. 이 법안을 통해 영국은 독립제작사에게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포함한 콘텐츠

의 모든 권리를 보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립제작사들이 방송사와의 계약에 전적으로 휘둘

리지 않고 더불어 자체적인 해외 판매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다. 한국의 경우 아직도 방송사, 제작사, 연예기획사 등 다양한 생산 요소들 간의 복잡

한 권한 분쟁 사례들이 빈번한 것을 보면 영국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결과 다국

적 기업이 영국의 포맷 회사 자체를 인수하는 일
3
까지 생기고 있는 등 포맷 산업의 경쟁은 더

욱 가열되고 있다. <누가 백만장자가 되길 원하는가?>로 대표되는 세계 최대 방송 콘텐츠 

포맷 판매국인 영국의 경우 1998년 이후 꾸준히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을 유지한다. 현재 전 

세계 방송에서 포맷을 통한 방송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4%이다. 이 가운데 해외 수출의 

유형을 살펴보면, 1998년에는 영국의 완성된 TV 프로그램이 전체 수출액의 75%에서 2007

3   �2008년 소니픽처스 텔레비전 인터내셔널(Sony Pictures Television International: SPTI)은 <누가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하는가>를 제작하고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투웨이트래픽(2WayTraffic)을 인수하게 된다.

년에는 41%로 줄었으며, 포맷 수출은 1998년에 전체 수출액의 2%에 불과하다가 2007년에

는 12%로 늘어났다 비디오/DVD는 5%에서 18%, 라이선스 사업은 9.2%에서 19.6%로 각각 

늘었다. 포맷 판매와 더불어 라이선스 사업 등 부가산업도 함께 성장하여 영국 프로그램 수

출 시장을 새롭게 주도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영국에서 2008년 시점에 

완성물과 포맷물의 비중이 거의 50대 50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데 이는 네덜

란드를 제외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높은 비중이다.

본머스 대학의 조사에 의하면 TV 포맷 제작자들의 글로벌 판매 유통 전략은 크게 세단계

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➊ �TV 포맷 프로듀서들은 단순히 프로그램의 시청으로는 알기 어려운 노하우를 전형화

해서 판매한다. 이 정보는 어떻게 경쟁자들(출연진들)을 모으고 관객의 참여를 조직화

하는지 그리고 제작상의 특별 기법은 무엇인지 등을 담고 있다. 이것들은 흔히 ‘프로덕

<그림 2> 가장 성공적인 TV 포맷 콘텐츠(2006-2008))

Title Launched in First aired in

1 vs 100 2000 Netherlands

2 America’s got talents 2006 USA

3 Are you smarter than a fifth grader? 2007 USA

4 Big Brother 1999 Netherlands

5 Cash Cab 2005 UK

6 Deal or no Deal 2000 Netherlands

7 Family Feud 1976 USA

8 Hole in the Wall(Nokabe) 2006 Japan

9 Pop Idol 2001 UK

10 Power of 10 2007 USA

 출처: Fraga Report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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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 바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보안을 유지한 채 전달하고 ‘협조 프로듀서’(flying 

producers)라는 역할을 통해 제작과정을 조언, 감독케 한다.

➋ �콘텐츠의 이미지에 대한 세밀한 관리를 통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카피하는 것을 어

렵게 한다. 여기에는 관련 트레이드마크나 지역에 맞춘 브랜드화가 포함된다.

➌ � 배급이나 유통망의 구성과 관련해서 국제적 제작 기반을 통한 신속한 판매 전략을 실

행하고 불법 카피에 대한 적극적 보복정책도 실시한다. 보복정책에는 다른 프로그램

에 대한 공급 제한과 온라인상에서의 부정적 이미지 및 나쁜 평판을 만들어 내도록 하

는 것이 해당된다.  

국제 포맷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30개의 포맷 가운데 12개가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으

로 <팝아이돌>, <체인징 룸(changing Rooms)>, <알파벳 게임(The Alphabet Game)>,      

<누가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위키스트 링크>, <레디 스테디 쿡(Ready Steady 

Cook)>등이 영국 포맷 산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그리고 포맷 프로그램의 유형은 게임쇼가 

4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리얼리티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이 24.9%, 개선 

9.8%, 토크쇼 7.1% 순이었다. 영국의 이러한 수출 경향은 자국 프로그램 생산 구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영국에서 2006~2007시즌에 편성된 프로그램 유형을 보면 

총 274개 프로그램 가운데 178개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고 41개가 드라마 유형, 55개가 게

임쇼 등 오락 프로그램 유형이다. 영국은 상대적으로 많은 국내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대중

의 평가를 받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이 포맷의 적절한 구성을 통한 수출에 직결 된다고 보

는데 이는 영국이 왜 포맷 수출에 강한가를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대목이다. 즉 정책적 육성

보다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내적인 토대와 경험, 검증이라는 점이다. 이는 드라마 장르에 유

독 강한 한국의 현실에서도 유의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또한 포맷 유통에 비교적 적절

치 않다고 여겨졌던 드라마 장르에서도 최근 드라마 스크립트를 국제 유통의 상품으로 하

는 소위 ‘드라마 포맷’이 새로운 비즈니스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포맷의 유형이나 형식, 내용에 있어서도 일종의 유행이 있어 보이는데 이는 시간

이 갈수록 게임 유형이 감소하고 리얼리티가 증가하는 추세, 인터뷰 형식이 보강되는 추세, 

패션, 미용, 생존, 야생, 오지체험, 탐험, 꿈의 실현, 고민해결 등의 내용이 강조되는 추세 등

으로 대표될 수 있다. 제작 관습과 제작 양식에 있어서도 유럽과 미국이 점점 더 유사해지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방송의 국제 유통 시장이 불균형적인 모습으로 고착되는 모습을 보인다

는 점에서 보자면 더욱 큰 ‘표준화’ 및 ‘동시성’의 압박으로 다가올 듯하다. 

시사점

 

‘아날로그 텔레비전은 죽었다’는 공식 선언은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switchover) 사업이 거의 완료되는 몇 년 후면 더 확실한 정당성을 얻을 것 같다. 즉 텔레비

전은 생방송을 보는 기능 이외에는 역할이 많이 축소되고 저장된 콘텐츠는 아이팟(iPot), 아

이패드(iPad), 아이폰(iPhone)과 같은 TV주변의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에게 모여들 것이

라는 예측은 이제 조금씩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현되어가는 듯하다. 그에 대비하여 콘텐츠

의 공급라인을 완전 디지털화하고 각 나라별 저작권 및 법적, 제도적 규정들을 정확히 파악

하여 새로운 사업 모델과 수익 창출 방식을 시험하는 것이 영국 아니 유럽의 일반적 경향이

며 동시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다. 현재에도 콘텐츠 제작자들은 자신들의 히트 물

들을 아이튠(i-Tune)과 같은 온라인 장터를 통해 팔고 있으며 방송사들도 BBC iPlayer, 

ITV Player, Sky+등과 같은 자체 개발 인터넷 스트리밍 사이트를 구비하여 인터넷 스트리

밍 서비스 회사들(TVCatchup, Zattoo등)과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까지 시장 선점에 몰두하

고 있다. 또한 국가주도의 IPTV포털 서비스 ‘유뷰(Youview)’의 출범에 발맞추어 새로운 디

지털 전경에서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찾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4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영국의 글로벌 방송콘텐츠 전략은 ‘컨셉의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방송 포맷의 수출과 다중 매체 멀티 태스킹의 환경에 적절한 프로그램의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포맷은 TV 엔터테인먼트의 미래라고 한다. 포맷 산업의 성장을 통해 전 세계 방

송사들은 ‘유통’되는 포맷 프로그램을 매개로 시청률이 높은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의 컨셉을 

4   박성우 ‘공정거래청 OFT의 IPTV 캔버스 승인논란’, <방송통신분쟁 ISSUE REPORT> 2010년 7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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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고 있다. 즉 공공연한 동반자가 되어가는 모습이다. 여기에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은 

언어적 유사성을 무기로 글로벌 방송 시장에서 주도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

한 환경에서 프로그램, 콘셉, 포맷의 글로벌 공급자와 수요자로서의 역할이 각 나라별로 점

차 더 나누어져서 굳어져가는 추세인데 이 과정을 통해 결국 글로벌 미디어 시장이 더욱 불

균형하고 일방적인 형태로 귀착될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도 비교적 안정적이

고 흥행이 보장되는 구미지역의 포맷 수입을 통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풍토보다는 더 창의

적인 콘텐츠, 포맷 개발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방송 콘텐츠의 형식과 제작, 그리

고 아이디어에서의 ‘한류’열풍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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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들의 경영수지에 심각한 타격이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보인다. 게다가 미디어 

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 전문 채널과 일반 채널 간에 서로 중복되거나 엇갈리는 성격

의 프로그램이 많아져 과거에 비해 단호하게 구별 지어 규제하기도 어려워졌다. 

3.TV 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CRTC의 새로운 정의

지난 11월1일 CRTC가 ‘TV 프로그램 범주(Television Program Categories)’를 다시 정의한 

것도 그러한 고민과 무관하지 않다. CRTC는 이날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서 “캐나다인이 즐기

는 모든 유형의 프로그램을 정확히 범주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정한 프로그램 범주를 다

시 정의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CRTC는 그와 함께, 수상하면 ‘국가적 관심 프로그램

(Programs of National Interest)’의 자격을 얻게 되는 주요 시상식 프로그램도 발표했다. 

‘공고(公告) 2010-470(Public Notice 2010-470)’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새롭게 정의된 

TV 프로그램 범주의 전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밝히고 있다. 이 문건은 1999년에 발표된 같

은 성격의 범주 목록을 대체하게 된다. 그뿐 아니라 1987년에 제정된 ‘TV 방송규정

(Television Broadcasting Regulations, 1987)’, 1990년의 ‘유료 TV 규정(Pay Television 

Regulations, 1990)’, 역시 1990년에 발표된 ‘전문 서비스 규정(Specialty Services 

Regulations, 1990)’ 등도 새로운 공고의 내용에 맞춰 개정될 예정이다. 특히 전문 채널 TV

를 규제하는 ‘전문 서비스 규정’에는 이번에 신설된 범주인 ‘리얼리티 텔레비전(Reality 

Television)’이 추가된다.

프로그램의 범주를 재정의하는 일은 지난 2010년 3월에 CRTC가 내놓은 새로운 ‘TV 정

책(Broadcasting Regulatory Policy CRTC 2010-167)’의 요구 사항과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새 TV 정책에서 CRTC는 캐나다의 ‘우선적 프로그램(priority programming)’의 방

송 스케줄 요구 사항을 ‘국가적 관심 프로그램 (programs of national interest)’ 관련 지출 

요구 사항으로 대체하면서, 이를 캐나다만의 담론과 가치가 소통하도록 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꼽았다. 국가적 관심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프로그램에 특혜를 주고 지원할 것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이다. 

머치뮤직은 이 요청서에서 현재 전체 방송물의 50%를 차지하는 뮤직비디오의 분량을 

25%까지 줄이는 한편, 캐나다산 콘텐츠(Canadian Contents)의 편성 비율도 낮출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CRTC는 대부분의 제안을 기각하고 영화 상영권만 허용했다. 

연주 목록에서 프랑스어로 제작된 비디오를 빼게 해달라는 제안, 전체 프로그램 중 음악 관

련 콘텐츠의 함량을 100%에서 75%로 낮춰달라는 제안도 기각했다. 

뮤직비디오의 의무 상영 분량을 줄일 수 있게 해달라는 머치뮤직의 제안은 CRTC의 반대

에만 직면한 것이 아니다. 캐나다의 음악 관련 단체들, 예컨대 캐나다레코딩산업협회

(Canadian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CRIA), 작곡가 협회(Society of 

Composers), 캐나다 작가 및 음악출판업자 협회(Authors and Music Publishers of 

Canada, SOCAN) 등은 머치뮤직이 음악적 전문성을 버리고 MTV 캐나다처럼 돼버릴 것이

라며 머치뮤직의 다각화 시도에 반대했다. 한편 로저스(Rogers) 같은 방송사는 “CRTC가 

그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머치뮤직은 음악 전문 서비스에서, 젊은 성인층을 겨냥한 라이프

스타일 채널로 바뀌게 될 것”이라면서 자사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될 것을 우려했다.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머치뮤직 그룹의 브래드 슈와츠(Brad Schwartz) 수석 부사

장은 “시청률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편성상의 유연성이 필수적”이라면서, 내

년 초 CRTC에 재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2.CRTC의 딜레마.

위 사례는 캐나다의 방송 미디어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CRTC가 직면한 독특한 상황과 역

학관계, 그리고 과제를 잘 보여준다. 머치뮤직의 ‘장르 확장’ 노력에서 드러나듯이, 최우선 

목적이 더 큰 수익을 올리는 데 있는 방송사들은 그 성격이나 정체성과 상관없이 더 인기 있

고 수익성 높은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데 더 관심이 높다. 반면 방송 미디어와 연관된 문화예

술계는 정부가 미국 대자본의 인기 오락물이 무차별 수입, 유포되는 것을 적절히 제어하면

서, 캐나다산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에 좀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 CRTC

는 캐나다산 콘텐츠의 개발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그 때문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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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TC에 따르면 국가적 관심 프로그램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범주는 ‘2(b). 장편 다큐멘터

리(Long-form documentary)’와 ‘7. 드라마와 코미디(Drama and Comedy)’다. CRTC는 

또한 캐나다의 예술가와 음악가, 창작 활동을 고양하고 치하하는 주요 시상식 쇼도 이 국가

적 관심 프로그램 범주에 넣었다. 

4.바뀐 정의의 골자

1) 리얼리티 TV와 장편 다큐멘터리

이번에 새롭게 정의하면서, CRTC는 리얼리티 TV가 장편 다큐멘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규제적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CRTC는 현행 범주 11(일반 오락, 

General Entertainment) 아래에 11(a)(일반 오락과 인간적 관심사, General 

Entertainment and Human Interest)와 11(b)(리얼리티 텔레비전, Reality Television), 

두 가지 하위 범주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리얼리티 텔레비전’은 각본이 없는 극적이거나 우

스꽝스러운 상황의 묘사를 가리키며, 전문 연기자 대신 보통 사람이 주요 인물로 나오는 프

로그램을 지칭한다. ‘리얼리티 텔레비전’은 또한 ‘장편 다큐멘터리’를 규정하는 핵심적 특징

인, 특정 주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비판적인 분석이 부족하다고 CRTC는 지적했다. ‘장편 다

큐멘터리’는 범주 2(b)에 들어 있다.

2) 캐나다 시상 쇼

CRTC는 캐나다의 창작 예술가, 가수, 연예인, 문화인 등을 고무하고 치하하기 위한 캐나

다 국내 시상식 프로그램도 국가적 관심 프로그램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국가적 관심 프로그램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➊ �전국적, 혹은 지역적 범위에서 캐나다의 창작인, 예술인을 치하하거나 문화적 다양성

을 고양하고, 캐나다 특유의 문화와 예술(여기에는 방송, 영화, 음악, 비디오, 뉴미디어, 

일반 예술 부문이 모두 망라된다)을 널리 홍보하는 시상 쇼.

➋ �국가적 관심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자 혹은 이미 인정된 지위를 취소하고자 CRTC에 

지원할 때, 지원 단체나 기관은 위 1항에 열거된 요구 사항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또는 

더 이상 충족시킬 수는 없는지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입증해야 한다.

➌ �CRTC(www.crtc.gc.ca)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지원 자격이 있는 프로그램의 목록을 

참조할 것.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프로그램은 지원 자격이 없다.

5. 국가적 관심 프로그램으로 분류되는 주요 시상식 프로그램

CRTC가 명시적으로 밝힌 다음 시상식 프로그램은 캐나다 국내에서 이미 권위와 명성을 

공고히 한 것들이다. 캐나다의 문화, 연예, 예술, 창작 분야에서 한 해 걸출한 성취를 보여준 

사람, 작품, 단체 등을 치하하는 시상식 쇼로 국가적 관심 프로그램의 자격을 취득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제미나이 상(The Geminis): 캐나다 방송업계에서 가장 큰 시상식. 1986년에 신설되어 

캐나다 영화 및 텔레비전 아카데미(Academy of Canadian Cinema and Television) 소

속 TV 회원사의 성취와 업적을 기린다. 한 해 캐나다에서 제작된 최고의 TV 프로그램을 

가리는 시상식으로 총 87개 부문의 수상자를 가린다. 

● �주노 상(The Junos): 캐나다 최고의 음악가, 연주자, 밴드 음악을 뽑는 시상식. 이때 

‘캐나다 음악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는 사람도 발표된다. 캐나다 레코딩 아트와 사이언스 

아카데미(Canadian Academy of Recording Arts and Sciences, CARAS)에서 주관한

다.

● �길러 상(The Giller Prize): 후원사 이름을 붙여 ‘스코샤뱅크 길러 상(The Scotiabank 

Giller Prize)’이라고도 부른다. 1994년 설립된 길러 상은 한 해 가장 주목되는 단편집이

나 소설집을 낸 캐나다의 작가에게 주는데, 우승 상금은 4만 달러(약 4,800만원)이며 최

종 후보에 오른 나머지 4명에게 각각 2,500달러씩 수여한다. 

● �전국 애보리지널 업적상(The National Aboriginal Achievement Awards):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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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애보리지널 업적 재단(National Aboriginal Achievement Foundation in 

Canada)에서 매년 주는 상. 캐나다의 역사를 잘 반영한 상으로, 캐나다의 원주민인 애보

리지널 커뮤니티에서 한 해 빼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룬 이들을 기린다.

● �이스트코스트 음악상(The East Coast Music Awards): 대서양 지역 캐나다 동부의 아

티스트들을 위한 시상식으로 비영리단체인 이스트코스트음악협회(East Coast Music 

Association)가 주관한다. 1989년 ‘매리타임 음악상(Maritime Music Awards)’으로 처

음 시작했다.

● �애보리지널 인기 음악상(The Aboriginal Peoples Choice Music Awards): 애보리지

니널 음악가, 연주자들을 기리고 장려하는 상.

● �캐나다 컨트리 뮤직 상(The Canadian Country Music Awards): 캐나다컨트리뮤직

협회(Canadian Country Music Association, CCMA)가 캐나다의 컨트리 뮤직을 홍보

하고 장려하기 위해 1982년 제정한 상.

6.‘캐나다 콘텐트 규칙’, 혹은 캔콘(Cancon)

캐나다의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대한 국내 규정이 미국이나 한국의 그것과 어떻게 구별되

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캐나다 콘텐트(Canadian Content)’, 혹은 ‘캔

콘(Cancon)’이라고 부르는 요구 사항이다. 세계 최대 콘텐츠 생산국인 미국과 국경을 접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도 캐나다는 문화적 동질성을 잃거나 미국 문화에 종속되어버릴 수 있다

는 위기감을 더욱 강하게 느낀다. 캔콘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캐나다의 방송을 감

독, 규제하는 CRTC의 감시를 받는 캔콘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CTV글로브미디어의 주

요 계열사인 CTV와 CHUM 라디오 네트워크, 그리고 케이블과 위성을 통해 서비스되는 특

수 채널이 이 캔콘의 규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캐나다의 방송 정책은 방송법 제3

조에 명료하게 집약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 �라디오 주파수는 공공의 재산이며,

● �방송 프로그램은 국가적 정체성과 문화적 독립성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 �캐나다의 방송 시스템은 오락 프로그램에 캐나다의 재능 있는 연예인, 문화예술인을 

출연시켜 캐나다인의 사고, 의견, 아이디어, 가치, 예술적 창의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

흔히 ‘캔콘’으로 불리는 ‘캐나다 콘텐츠 규칙’은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해법으로 라디오

와 TV, 전문화된 방송 채널에 적용된다.

1) 라디오

‘캔콘’의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구 사항 중 적어도 두 가지를 만족시켜야 

한다(네 가지 요구 사항의 첫 자를 따 ‘MAPL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M(Music) – 전적으로 캐나다인이 작곡한 음악일 것.

● �A(Artist) – 음악과 가사(또는 음악이나 가사 중 어느 하나)를 주로 캐나다인이 연주

하거나 썼을 것.

● �P(Production) – 실황으로 된 음악이 (1)전적으로 캐나다에서 녹음되었거나, (2)전적

으로 캐나다에서 공연되어 캐나다에서 실황으로 방송될 것. 

● �L(Lyrics) – 전적으로 캐나다인이 작사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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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료 TV, 전문 채널, 페이-퍼-뷰(Pay-Per-View, 단독 프로그램당 시청료를 내야 하

는 채널)

채널의 특성이나 방송허가권의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제한과 룰이 적용된다. 그 제한과 

룰은 정기적으로, 특히 허가권을 갱신하는 시기마다 재검토한다.

7. 결론

지난 2010년 3월 발표한 새로운 ‘TV 정책’과 그에 뒤이은 11월의 ‘TV 프로그램 범주 재정

의’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방송 지형, 특히 빠르게 다변화하는 TV 프로그램의 성격을 시의적

절하게 이해하고, 요약하고, 규정해 캐나다 특유의 문화적 지형에 맞추려는 CRTC의 노력

의 일환이다. TV 프로그램에서 ‘리얼리티 텔레비전’의 인기와 영향력은 지난 몇 년 동안 가

장 괄목할 만한 속도와 강도로 커왔다. 캐나다의 TV 방송사들은 캐나다산 리얼리티 프로그

램을 만들기보다는 미국 할리우드산 프로그램을 고스란히 수입해 방영하는 수세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캐나다 식자층 전반의 우려는 물론, 방송 미디어를 통해 캐나다 특유

의 문화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CRTC에 큰 위기감을 안겨준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이번 ‘TV 프로그램 범주 재정의’는 그러한 시장 변화에 대한 CRTC 나름의 대

응인 셈이다. 

문제는 CRTC의 이러한 시도가, 시청률 제일주의와 수익성 지상주의를 표나게 내세우

는 민영방송사들, 특히 머치뮤직 같은 전문 채널에 얼마나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용해, 그

들이 캐나다산 콘텐츠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작하고 유치하려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

리고 현실적으로 그 전망은 별로 밝지 않다. 무엇보다 미국 할리우드의 초대형 스튜디오

에 견주어 지극히 열악한 캐나다 민영방송사들의 제작 환경이 꽤 큰 걸림돌이다. 자극적

이고 화려한 미국산 리얼리티 쇼나 연예 프로그램에 익숙해진 시청자의 눈과 기대심리를 

캐나다산 콘텐츠가 맞추기는 날이 갈수록 힘겨워질 수밖에 없다는 팍팍한 현실도 한몫하

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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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콘텐츠  

저작권 이슈
TREND 
ANALYSIS

최근 제2차 독회를 마치고 연방의회의 상세 리뷰를 앞둔 캐나

다의 저작권법안 C-32(Bill C-32)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가열되

고 있다. 법안의 몇몇 조항이 그와 직접 연관된 저자, 예술가, 출

판사 진영의 강력한 반발을 사는 데다, 2006년과 2008년 두 차

례 입법화에 실패한 전례와는 달리 법안 C-32는 실제 법으로 만

들어져 효력을 발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성 때문이다. 

지난 6월 ‘저작권 현대화법(Copyright Modernization Act)’이라

는 이름으로 입안된 C-32는 “저작물에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소

비자와 창작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자 하는 예술가와 혁

신가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고는 법안 

C-32에서 특히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공정 이용(fair dealing)’의 

취지와 목적, 그 범위를 확대하는 데 따른 논란을 구체적인 사례

를 들어 살펴보고, 해결 방안과 향후 전망을 모색한다.

김상현

미디어미래 연구소

캐나다 통신원

(캐나다 앨버타주 

교육부 정보 프라이머시

매니저)

‘공정 이용’ 조항을 둘러싼 논쟁: 교육 전문 출판사 ‘넬슨 에듀케이션’의 사례

캐나다 온타리오 주 스카보로에 본사를 둔 넬슨 에듀케이션(Nelson Education)은 캐나

다에서 가장 큰 교육 전문 출판사로 교과서와 참고서를 매년 200만 권 이상 공급한다. 종이 

책뿐 아니라 CD롬, DVD롬, e-북, 웹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로 특히 대학 교재 시장을 주도

하고 있다.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그렉 노달(Greg Nordal)은 법안 C-32가 새로운 

저작권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출판사 자체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지 모른다고 우려

한다. “캐나다의 일반인들은 아직 새로운 저작권법안이 어떤 잠재적 영향력을 가졌는지 모

르고 있지만 하루빨리 알아야 한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담은 문제점은 출판사만의 것이 아

니다.”

노달 사장이 문제 삼는 것은 콘텐츠를 복사하거나 편집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이른바 ‘공정 

이용’ 조항이다. 아직도 많은 이들이 그 확실한 범위와 적용 대상을 놓고 분분한 논쟁을 벌이

는 공정 이용은,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연구(research), 개인적인 공부(private study), 비

평(criticism), 리뷰(review), 그리고 뉴스 보도를 목적으로 할 때에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

나 새 저작권법안은 여기에 교육(education)과 풍자(satire), 패러디(parody)를 추가했다. 

교육이나 풍자, 패러디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교재나 참고서, 혹은 어떤 저술을 복사하거

나, 편집하거나, 다른 콘텐츠와 버무리는 것이 허용된다.

새 법안에 동의하는 측은 그 덕택에 교사, 학생, 교육 기관 들이 교실에서 본의 아니게 위

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온라인을 통한 학생 간 

협력과 파일 공유가 일상화되었으나 인터넷이 채 대중화하기도 전인 199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으로는 그 같은 신교육 환경을 제대로 고려하고 반영할 수 없다는 지

적이다.

한편 저자, 창작자, 출판사 등은 그러한 추가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서 교과

서, 소설, 학습 가이드, 참고서 등 어떤 식으로든 학습 교재(learning material)라고 정당화

할 수 있는 콘텐츠의 무차별적인 복제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용어의 범위를 

좁히고 구체화해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업계 전문가인 마

크 가노(Marc Garneau)는 강조한다.

논쟁의 열기를 더욱 높이는 것은 이미 심각하게 만연한 캐나다 교육계의 복제 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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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저작권 위원회(Copyright Board of Canada)는 대학을 뺀 초·중등학교의 복제 분

량만도 연간 100억 페이지가 넘는다고 추산한다. 이는 200페이지짜리 책으로 환산하면 무

려 5천만 권의 단행본에 상응하는 규모이다. 이 가운데 복제 허락을 받고, 정당한 저작권료

를 지불한 경우는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2억5천만 페이지에 지나지 않는다. 출판계는 이 

같은 불법 복제에 따른 피해 규모가 연간 7,500만 달러(약 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다. 캐나다의 전체 교과서 시장이 5억 달러(약 6,000억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연 매출액의 

15%가 불법 복제로 사라지는 셈이다.

“콘텐츠 제작자나 출판사가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리라는 보장 없이, 

어떻게 교육계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지금 개정하려는 법안대로라면 일선 교육자들이 학

생들을 교육하려는 목적인 한 저작권이 걸린 책을 수십 권, 수백 권 복제해도 상관없지만 그

로 말미암아 출판사가 도산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넬슨 에듀케이션

의 그렉 노달 CEO는 주장했다.

이들이 우려하는 또 한 가지는 캐나다가 1996년 창작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

로 체결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조

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캐나다 산업부가 입안하고 입법화를 주도하는 저작

권법 개정안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한 이유다.

저자와 출판사를 대리해 저작물을 관리하고, 라이선스를 통해 적법한 이용을 관리하는 

액세스 카피라이트(Access Copyright)의 대표 변호사인 애니 리비(Roanie Levy)는 “교육

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교육 목적의 이용’이라는 것이 실제로 용인되는 것인지의 여부

는 법정에서만 가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정 이용에 교육을 추가한 것이 창작계와 출판계

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잠재성이 충분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론: “창작계와 출판계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

오타와대학 교수이자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법 연구위원회의 캐나다 측 좌장을 맡고 있는 마

이클 가이스트(Michael Geist) 박사는 법안 C-32의 ‘공정 이용’ 조항에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와 불법 복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공정 이

용의 한 갈래로 교육을 추가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교육자와 학생들에게 저작권을 언제

든, 또 얼마든 침해해도 된다는 면죄부는 결코 될 수 없으며, 그보다는 교육 환경에서 어떤 유

형의 복제가 용인될 수 있는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공정 이용 조항에 교육을 넣음으로써 학교에서 모든 것이 공짜로 바뀔 것이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기존 저작권법에서는 교실에서 교육 목적상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나 방식으로 우연히 복제본을 만드는 것도 위법이었다. 새 개정안은 그런 점을 감안한 것”이

라고 가이스트 교수는 지적했다. “돈을 벌겠다는 목적에서 복제본을 만든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사안으로 마땅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는 연구, 개인적인 공부, 뉴스 보도, 비평 및 리뷰 등 공정 이용의 범주로 인정돼 저작물

에 대한 복제가 허용되는 경우를 언급하면서 “이들은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교육과 연관되

어 있고, 따라서 캐나다의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 시행되어 왔다”라고 말한다. “교육을 여기

에 추가한 것은 급속히 발전하는 교육 관련 신기술의 특성과 그 현실적 응용을 반영하기 위

한 것이지, 전에 없던 것을 완전히 새롭게 추가한 것이 아니다.”

캐나다학생연맹(Canadian Federation of Students)도 ‘공정 이용’ 조항에 교육이 추가

된 데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학가의 인쇄소나 제본소가 그 대학 강의에서 쓰이는 여러 

교재의 특정 챕터만을 모아 단행본으로 제본해 학생들에게 싸게 파는 것은, 현실적으로 널

리 성행했으되 불법이었다. 그러나 새 개정안을 입법화한다면 그처럼 특정 대학이나 학부의 

수요에 부응해 짜맞춘 단행본은 교육을 목적으로 한 ‘공정 이용’에 포함되어 불법이 아니게 

된다. 대학 측으로서는 관련 저자나 출판사에 일일이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

캐나다학생연맹은 “개정 저작권법이 통과되면 학생들은 대학 교재를 구입하는 데 지출하

는 비용을 8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무리한 규모의 

저작권료를 내라고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과

2004년 이래 ‘액세스 카피라이트’와 캐나다 각 주 정부 산하 교육부는 ‘공정 이용’의 조건

에 해당되지 않는 교실의 상황을 놓고 치열한 논란을 벌여 왔다. 저작권이 걸린 교재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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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업에 이용하려 복제하는 것을, 어느 특정한 경우에,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논

란이었다.

2004년 전까지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이 저작권료로 지불한 금액은 풀타임 학생 한 명

당 2.45달러였다. 그러나 2009년 캐나다 저작권 위원회는 현실에 맞는 공정한 저작권료는 

풀타임 학생 한 명당 5.16달러라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이 전국적으

로 2,000만 달러 정도라면서, 이는 캐나다 전국 초·중등학교의 총예산과 견주면 1%에 불

과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주 정부 산하 교육부는 이 같은 

저작권 위원회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연방항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에 판단을 물

었으나 항소법원은 저작권 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주 정부는 이 문제를 캐나다 대법원 

(Supreme Court of Canada)까지 가져갈 계획이다.

‘공정 이용’ 조항에 ‘교육’ 목적을 추가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그 전까지 전혀 갈등 관계가 

아니었던 두 진영을 대척점에 세우는 결과를 초래했다. 바로 작가 진영과 학생들이다. 캐나

다 작가연맹(Writers’ Union of Canada)의 앨런 커민(Alan Cumyn) 의장은 “단기적으로 

교육 부문의 비용을 아끼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저작권법에서 교육을 예외로 칠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면서 “그렇게 절약되는 돈은 도대체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결국 작가와 출판

사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무도 컴퓨터 제조사들에 대고 컴퓨터 중 일부는 학교위원회

에 무료로 가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교사들에게 그들의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고 말하

지도 않는다. 그런데 왜 갑자기 저작권료 지불만 중단해야 하는가?”

한편 공정 이용에 교육을 추가한 데 대해 긍정적인 쪽은 개정 저작권법안이 저작권물의 

대학 내 이용 전체를 자동으로 무료화하고, 무한 복제를 용인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반박한

다. 마이클 가이스트 교수는 지난 12월1일 ‘법안 C-32 의회 위원회’에 전문가로 출석해, 개

정 저작권법안의 핵심 사안들을 짚었다. 그중 공정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물이 대학에서 사

용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 목적이 적용되고, 따라서 공정 이용의 면죄부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2단계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떤 저작물이 대학 캠퍼스나 학

교 강의실에서 이용된다는 점은 전체 그림의 절반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 곧 그 이용 자

체도 공정하다는 판단이 나와야만 공정 이용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전망

개정 저작권법안 C-32는 작가, 음악가, 예술가, 출판사 등 콘텐츠 창작과 제작에 직접 관

여하는 단체, 인사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퀘벡 주의 한 예술단체는 

지난 11월 말 오타와 연방의회에서 원정 시위를 벌였고,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음악 

출판사인 오울(Ole)은 개정 저작권법, 특히 ‘공정 이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목에 반대하는 

공식 성명을 냈다. 토론토 지역의 독립 음악가, 예술가 들도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로 개정 

저작권법안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정치적으로도 C-32는 암초에 걸려 있다. 앞에 설명한 공정 이용과, 저작권자의 ‘디지털 

잠금 장치(Digital lock)’ 조항을 다른 무엇보다도, 특히 공정 이용 조항보다도 우위에 둔 데 

대해 논란이 많다. 야당인 자유당과 신민당은 쟁점이 되는 개정 저작권밥안의 조항들에 대

해 재논의와 재수정, 심지어 일정 부분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계속돼온 미국의 저작권법 개정 압력, 그리고 1997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

실–특히 신기술 관련 변화와 파장–과 동떨어진 대목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C-32의 법제

화는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요는 그렇게 개정된 세목이다. 연방 산업부가 입버릇처럼 

내세워온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 간의 균형’을 얼마나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맞출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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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PP  규제 정책  TREND 
ANALYSIS

들어가며

최근 한국에서는 방송과 관련해 PP(Program Provider, 프

로그램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

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사,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

(SO), 위성방송 사업자의 시장을 분리해 시장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PP에 대한 이 같은 규제가 결과

적으로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

오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프랑스 방송정책

에서는 PP를 어떻게 규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방

송시장 진입과 관련해 정부의 규제 방식과 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최현아

미디어미래 연구소

프랑스 통신원

(파리 1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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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의 PP 규제 방식

프랑스 지상파방송 채널이 방송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고시청각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이하 CSA)에서 ‘허가권(Autorisation)’을 받아야 한다.

반면 최고시청각위원회로부터 할당된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네트워크를 통해 방송하

는 사업자, 그러니까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모바일 방송 관련 사업자 등은 '허가권’

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최고시청각위원회와 협약(conventionnement)을 체결하거

나 사전 신고(déclaration préalable)를 하면 방송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협약(conventionnement)

협약은 최고시청각위원회와 신규 방송사업자가 맺는 일종의 협정으로 주된 내용은 커뮤

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 33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프랑스에서 새로운 채널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관련해 '허가'가 아닌 '협약'이라는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최고시청각위원회가 할당하는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신규 방송사가 시장

에 용이하게 진입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반면 협약에도 의무 사항을 명시하는데 이를 통해 

방송법의 일반적인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a. 최고시청각위원회와 협약을 맺을 수 있는 사업자의 조건

● �기존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지 않는 방송사업자는 유럽 문화 채널이나 디지털로 방

송을 전파하는 사업자, 지상파방송의 재방송이 인구수 1,000만 명을 넘는 지역 텔레비전 

서비스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방송 허가권을 소유한 사업자는 협약을 통해 방송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b. 협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라디오를 포함한 공공 채널

● �지상파방송 허가권을 보유한 경우, 단 인구수 1,000만 명을 넘는 지역의 지역 텔레비전

의 재방송 서비스 사업자는 제외된다. 

c. 협약 내용 

1986년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 33조에서 제시한 의무 사항 즉 특권과 벌칙이 포

함되어 있다. 

● �협약 내용에는 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해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자는 특히 주 시청 시간

대에 청각 장애인이나 언어 장애인을 위한 시청 환경을 마련해, 이들이 좀 더 다양한 프로

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텔레비전은 연평균 시청률이 2.5%를 넘어야 하고, 

방송 채널 운영자에게는 이 같은 의무 조항이 5년 동안 적용된다. 디지털방송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연평균 시청률이 2.5%를 넘을 경우 앞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의무를 지닌다.

● � 영화를 방송하는 채널과 관련한 협약은 규정한 조건에 맞춰 영화와 영상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보증하는 콩쿠르를 포함하고 있다. 

● �협약에서는 정치적 정보나 일반 정보를 전하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채널은 생각과 표

현, 여론의 다양성과 정보의 공정성, 경제적 이익과 관련해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차별에 대항하고 문화적 다양성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2) 사전 신고(déclaration préalable) 

최고시청각위원회에서 부여하는 주파수를 이용하지 않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포함한 

공공 채널은 방송 사업에 참여하려고 할 때 최고시청각위원회에 사전신고만 하면 된다. 

최고시청각위원회에서 부여하는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고 사전신고만으로 방송 사업이 

가능한 사업자는 예산이 제한된다. 즉 라디오는 7,500만 유로, 텔레비전은 15만 유로 이하

여야 한다. 반면 예산 규모가 15만 유로 이하라 할지라도 지역 생활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텔

레비전 서비스는 협약의 대상이다. 

3) ‘협약’ 또는 ‘사전신고’를 위한 검토 내용

최고시청각위원회는 '협약' 또는 '사전신고'와 관련해 해당 방송사업자의 정보를 파악한다. 

검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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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일반적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프로그램 방송 시간, 프로그램 소개, 상업화 

조건, 광고, 홈쇼핑에 대한 방안 등을 확인한다.

➋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로서 회사의 성격(주식회사, 협회, 공공기관), 회사의 구성, 

회사의 자본 구성 등을 파악한다. 

➌ �서비스하는 프로그램과 관련해 프로그램 주간 편성표, 자체제작 및 외주제작 콘텐츠

의 구성, 재방송 비율 등을 알아보고, 예산이 15만 유로 이상인지와 함께 광고 시간 및 홈

쇼핑 방송물 인지의 여부도 확인한다. 

➍ �방송 방식과 관련해 위성방송인지 케이블방송인지 인터넷방송인지 확인한다. 

➎ �재정에 관련해서 채널 가입자 수, 광고수익, 홈쇼핑과 그 외 상업적 수익모델을 살펴보

고, 프로그램 제작비와 송출비 등 경비에 관한 내용 등을 파악한다.

 

2. 채널 사업자에 부과되는 주요 규제

1) 영화 관련 규제

A. 방영

1990년 1월 17일 시행령 90-66의 제7-1조에 따라 영화를 방영하는 채널은 재방송을 포

함한 전체 영화 방영 시간의 60% 이상을 유럽 영화에, 전체 영화 방영 시간의 40%를 프랑스

어로 된 작품에 할애해야 한다. 

이 규정은 주 시청 시간대인 20시 30분～22시 30분에도 동일한 비율로 적용해야 한다. 

B. 제작

2010년 4월 27일 시행령 2010-416 제4조는 최고시청각위원회에서 할당한 주파수를 사

용하지 않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방송사업자의 영화와 영상물 상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

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영화 채널은 유럽 영화 전체 매출의 3.2%를, 프랑스 영화에 2.5%를 투

자해야 한다. 또 6-2조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매년 조금씩 증가해야 하며 5년을 기준으

프랑스의 PP  규제 정책  TREND ANALYSIS_FRANCE

로 처음 투자 평가를 하게 된다. 단 매년 52편 이하의 장편영화를 방영하는 채널은 이 규정

에서 제외된다. 

2) 영상물

1990년 1월 17일 시행령 90-66의 4조에 따르면 정보를 다루는 방송, 다양한 오락 프로그

램,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방송들, 예를 들어 홈쇼핑, 광고, 스포츠 방송 

등은 방송 쿼터에서 제외된다. 

a. 방영

1990년 1월 17일 시행령 90-66의 제13-1조에 따라 전체 영상물 방영 시간에 유럽 작품 

60%, 프랑스 작품 40%의 비율로 방송해야 한다.  

단 제13-2조에 따르면, 13-1조의 규정(유럽 작품 60%, 프랑스어 사용 작품 40%)보다 더 

적은 영상물 방영 쿼터를 적용하는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 이 경우 독립제작사에서 제작한 

신규 영상물(프랑스어)에 대한 제작 투자를 약속해야 한다(2010년 4월 27일 시행령 2010-

416의 15조에 명시).

또 5년 동안 적용되는 상영 쿼터에 관련해서 유럽 작품을 50% 이하로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단 이 부분은 최고시청각위원회와 협상해 규정할 수 있다. 동 시행령 제14조에서

는 위의 규정을 주 시청 시간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정해두었다. 

b. 제작

2010년 4월 27일 시행령 2010-416의 제11-2조에 따르면, 프랑스어권 작품 제작을 제외

한 유럽 작품 제작에 투자할 때는 채널 전체 매출액의 1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유럽과 프랑스 영상물 제작 쿼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저작권 사전 구매( 2010년 4월 27일 시행령 2010-416의 12조)

● �공동제작 부분(촬영 전 사인)

● �저작권 소유

● �기획 발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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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을 위한 각색에 드는 비용

유럽과 프랑스 영상물에 투자할 때는 픽션,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공연물 

제작을 지원하는데 최소 투자 규모는 다음과 같다.

● �2010년과 2011년 7%

● �2012년, 2013년, 2014년 7.25%

● �2015년부터 7.5%

시사점

프랑스 방송법의 중요한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는 다양성의 확보다. 표현의 자유와 다양

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은 채널 사업자가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서 방송시장

의 다양성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 같은 방향은 지상파방송과 PP 시장의 규제 방식의 차이점에서도 드러난다. 지상파방

송은 채널 사업자가 '허가권'을 얻어 방송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방송시장

의 집중을 엄격히 제한한다. 

그러나 PP는 방송 시장 진입이 비교적 수월하다. 시장 진입에 특별한 사전 규제가 없고 

시장점유율 등에 따른 사후 규제도 없다. 단 영화의 제작이나 방영과 관련해 재정 투자 의무

를 지도록 한다. 특히 영상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고 정해놓은 의무는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프랑스의 PP 시장 진입이 협약이나 신고 등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방송시장에

서 다양한 채널 사업자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시장의 다양성이 보

장되는 것이다. 

프랑스의 PP  규제 정책  TREND ANALYSIS_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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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기획력과 제작역량은 충분하지만 

제작환경의 문제로 인해 작품성 있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어려움을 느끼는 독립제작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2회 Green Documentary 제작지원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방송사업자 및 독립제작사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그린다큐멘터리의 의미

그린다큐멘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보편적 가치를 

진실의 눈으로 담아내고, 긍정의 대안과 희망의 내일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다큐멘터리를 의미함.

1. 사업 내용 

● 지원 규모  

- 총 3억5천만원 

- �사업계획(프로그램 제작계획)에 따른 추진비용을 매칭펀드

(방송콘텐츠진흥재단 80%이하, 제작사 20%이상) 

	 방식으로 지원.       

- �1억5천만원 이내(60분물 3부작 이상), 1억원 이내(60분물 

2부작 이상), 5천만원 이내(60분물 단편) 중 지원금을

   택일하여 응모.  

● 지원신청단위 및 자부담 비율20%이상

지원금신청단위 자부담 비율 지원금 : 최소 자부담금

1.5억원, 1억원, 

0.5억원 중 택일

총 제작비 중 

20% 이상

1.5억원 : 3,750만원 이상

1억원 : 2,500만원 이상

0.5억원 : 1.250만원 이상

  

● 공모대상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독립제작사

-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원신청일 현재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에 송출 중이고, 독립제작사는 문화관광부에 

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 신고를 필한 사업자일 것

● 공모분야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HD급의 뛰어난 다큐멘터리 

● 공모주제

- �자유주제(총 지원금 3억원/ 예산범위내에서 선정) : 

	 주제에 대한 제한 없음

- 지정주제(총 상금 0.5억원/ 1편) 

- �주제 : ‘새로운 만남, 친환경 생태녹색관광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의미 : 생태녹색관광과 연계한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다큐멘터리

제2회 Green Documentary 
제작지원 공모전

주  최 : 

주  관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소식

2. 추진일정

● �공고 : 2010. 12. 15 ~ 2011. 1. 11 

● �접수 : 2010. 12. 27  ~ 2011. 1. 11 

● �1차 심사 : 2011. 1. 21 (서류심사)

�● �2차 심사 : �2011. 2. 24 (1차 심사 발표 후 트레일러 제작기간 3주) 

● �중간점검 : 2011.  6. 30

● �최종보고 : 2011. 11. 30

(단, 방송은 2011. 10. 30까지 송출완료 하여야 함)

3. 접수 방법

● �접수마감 : 2011. 1. 11 17:00 도착분에 한함

	 직접 제출 및 우편 가능 (응모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사업팀 

	 (121-784)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9 마포트라팰리스 B-1811

● �담당자 : �사업팀 권진희 팀장

	                 (T. 02-716-7401, momo@bcpf.or.kr)

4. 신청 서류  

➊ 제작지원 신청서(붙임 1 참조)

➋ 프로그램 제작 계획서(붙임 2 참조)

➌ 사업자 현황자료(붙임 3 참조)

➍ �방송사업허가·승인·등록증 또는 독립제작사신고증 

사본 

➎ 사업자등록증 사본

➏ 방영계약서 또는 편성의향서 중 1종 이상 제출

※ �상기 순서로 7set 및 CD제출/파일형식은 한글파일 제출

요망  

5. 심사방법

● 1차 심사 (심사위원 7인 내외) : 서류심사

● 2차 심사 (심사위원 7인 내외)

     pitching 발표(5분 내외의 트레일러를 가지고 PPT 발표)

     �1차에서 선정된 기획안에 2차 pitching을 위한 트레일러 

제작지원비 200만원 정액 지원.

     트레일러 제작기간 : 3주 내외

6. 결과 발표    

● �1차 발표  : 서류심사 통과 업체에 대하여 개별통보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 

● 2차 발표 : Pitching 이후 현장에서 발표

     �(현장에서 심사가 곤란한 경우 개별 통보 및 재단 

      홈페이지 공지)

6. 사업완료 

● 2011. 10. 30일 이내 방송을 통한 송출 완료하여야 함 

7. 사업자 유의사항  

● �각 제작사의 응모는 3개까지 가능하며, 1개사 복수 지원 

선정은 불가.

● �선정작 발표 및 계약(60%), 중간보고(40%)의 두 단계로 

나눠 지원금 분할 지급

● �제작 후 사업기간 내에 방송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하게 

제작기간 및 방영이 지연되는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방송콘텐츠진흥재단과 사전 협의 없이 제작이 기획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거나, 중간보고의 형식을 미필하

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잔여 제작지원금 지급이 취소 및 

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저작권 관련 사항

     - �저작권은 제작사(100분의 70)와 방송콘텐츠진흥재단

	      (100분의 30)의 공동 소유로 하되,  해당 공공기관 사용 

          요청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사용권 부여함. 

9. 기타

● �재단에서 진행한 제1회 그린다큐멘터리 기획안 공모전

‘해외 진출을 위한 트레일러 제작지원’에 선정된 작품에 

한해서 번외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함. 

단, 2차 심사를 위한 트레일러 제작비 200만원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bcpf.or.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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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PF 2010그린다큐멘터리 제작지원작 시사회 열려

● �‘행복해지는 법’, ‘오름에서 온 편지’ 등 연내 국내외 방송

채널에 방영될 예정 

● �제작환경 열악한 독립제작사 지원. 국내 방송콘텐츠산업 

발전 도모

기획력과 아이디어는 뛰어나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독립제

작사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

였던, 그린다큐멘터리 제작지원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시

사회가 11월 30일(화) 조선호텔 2층 오키드룸에서 진행됐다. 

이날 시사회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진강 위원장, 방송

통신위원회 김준상 국장,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서병호 부

회장, 뉴데일리 신문의 인보길 대표 등 방송유관기관 및 많

은 제작관계자가 참석했다. 

시사회 작품은 총4편으로 사회적 성공과 행복의 관계를 추

적해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찾는 ‘행복하게 사는 법(김진

혁 공작소)’, 한식의 고유한 가치와 세계화를 집중 조명하는 

‘AMAZING CUIZINE-음식으로 통하라(제3비전)’, 제주 토박인 

3명을 통해 제주의 매력과 미학을 소개하는 ‘오름의 노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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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방송계를 떠들썩하게 만들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가

장 많이 회자되었던 이들은 <슈스케 2> 출연자였을 것이다. 특히, 우승자 허각은 불우했던 

삶이 알려지면서 이슈메이커로 등극했다. 허각 외에도 존박, 강승윤, 장재인 등 Top 11에 

선발된 인물들은 <슈스케 2>의 명성과 함께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그만큼 <슈

스케 2>의 열기는 대단했다. <슈스케 2>는 지난해 론칭한 대국민 스타 발굴 오디션 프로그

램으로 아나운서 김성주가 사회, 이승철·윤종신·엄정화 등이 심사위원이다. 심사위원

단의 평가(30%)와 사전 온라인 투표(10%), 대국민 실시간 모바일 투표(60%)를 합산한 결

과 가장 적은 점수를 얻은 출연자가 탈락하는 형식이다.  

<슈스케 2>는 시즌 1에 비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4.2%의 시청률로 시작한 <슈스케 

2>는 연일 자체 최고시청률을 경신하더니 급기야 최종회 시청률이 Mnet과 KM을 합쳐 

18.1%, 순간 최고시청률은 21.1%를 기록했다. 이는 시즌 1 최고시청률인 8.7%의 두 배가 넘

는 수치로 유료방송채널, 더 나아가 미디어산업 사상 최고의 사건이자 이변이었다. 

시청률 뿐 아니라 승자를 뽑는 데 가장 많이 반영되는 문자투표 콜 수도 시즌 1(첫 생방송 

12만여 콜, 최종회 20여만 콜)의 몇 배에 달한다. 첫 생방송 콜 수는 43만, 최종회 콜 수는 

70만에 이른다. 참가자 수도 시즌 1(약 72만 명)에 비해 크게 늘어 134만 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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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소통을 소재로 하는 <소나기(소통을 위한 나의 이야기)>는 우리 일상 속에서 마

주칠 수 있는 가족 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옴니버스 형식

의 인터뷰 다큐멘터리다.

한 명의 주인공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기존의 휴먼 다큐 형식을 탈피해 

3~5명의 주인공이 각자의 시선으로 또 다른 주인공을 바라보는 형식이다. 등장인물 

내면의 섬세한 심리와 갈등을 다양한 시선으로 풀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다큐멘터리다.  

주요 인물들의 입장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그 안에서 드러나는 갈등과 그 갈등을 해결

하기 위해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차별화된 스토리텔링 기법이 시도됐다. 특히 상대

방의 이야기를 시청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게 해 상대의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

시키고 그 자리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인물 간 소통과 공감을 유도한다. <소나

기>는 ‘피겨요정 최지은’ 편을 시작으로, 100kg이 넘는 거구 트렌스젠더, 모델지망생, 

19세 나이 차이를 극복한 부부, 여자 축구선수, 장애동생을 둔 아이 등 갈등을 겪고 있

는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이 28회에 걸쳐 전달됐다. 출연자들은 자신의 입장과 가족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케이블 다

큐멘터리의 특성상, 평균시청률은 0.15%, 최고시청률은 0.38%에 불과하지만 잔잔한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키기엔 충분하다.

<시선다큐 소나기>_MBC플러스미디어

미디어미래 연구소 소식

2010 Media Awards Outstanding Content : Documentary
우수 유료방송 콘텐츠상 우수상 다큐멘터리 부문

과월호 색인

권호 내용

2010년 3월

(10-01호

통권 3호)

        ISSUE ANALYSIS
● 아이폰과 콘테츠 시장의 변화 / 임정수

● 3D 콘텐츠의 제작과 재현산업 현황 및 미래정책 방안 / 권상희 

        Trend Analysis
● 스마트폰 콘텐츠 사용 동향과 사업자 전략 동향 / 이재준

● 프랑스의 아이폰 시장 동향 보고 / 최현아 

● 중국 3D 콘텐츠 산업 발전현황 / 이재민

● 캐나다의 3D 기술력과 한계, 그리고 전망 / 김상현 

2010년 6월

(10-02호

통권 2호)

        ISSUE ANALYSIS
● 국내 방송 콘텐츠 산업 진단과 발전 방안 / 정윤경

●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진단과 발전방안 / 전범수 

● 국내 광고 콘텐츠 산업 진단과 발전방안 / 이수범

        Trend Analysis
● 미국의 온라인TV 현황과 사업자별 특징 / 이재준

● 프랑스의 융합형 콘텐츠 현황 / 최현아

● 캐나다의 융합형 콘텐츠 현황 / 김상현

● 중국의 융합형 콘텐츠 현황 / 이재민

2010년 9월

(10-03호

통권 3호)

        ISSUE ANALYSIS
● 글로벌콘텐츠 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지원방안 / 정윤경

●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 미디어 기업의 글로벌 전략 / 김문연

● 방송 콘텐츠 기업의 발전 전략 / 박창식

● 국내 미디어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방안 / 서장원

       Trend Analysis
● CTV 글로브미디어 기업의 현황 및 콘텐츠 전략 / 김상현

● 중국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현황 및 콘텐츠 전략 / 이재민

● 비방디(Vivendi) 그룹의 현황 및 콘텐츠 전략 / 최현아

      Special Issue
●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 정책 / 오용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정책 / 김철민 

2010년 12월

(10-01호

통권 3호)

       ISSUE ANALYSIS
● PP 산업의 현실과 경쟁력 제고 방안 / 성동규

● PP 다양성 관련 규제 정책의 평가 / 임정수 

       Trend Analysis
● 미국의 PP 규제 정책 / 박남기

● 영국 방송콘텐츠의 글로벌 전략 / 박성우 

● 캐나다의 PP 규제 정책 / 김상현

● 캐나다의 콘텐츠 저작권 이슈 / 김상현

● 프랑스의 PP 규제 정책 / 최현아 



<Content + Future>는 (재)방송콘텐츠진흥재단과 (사)미디어미래연구소가 공동으로 발간합니다. 본 간

행물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발 행 인  	 현소환 이사장(방송콘텐츠진흥재단)

	 김국진 소장(미디어미래연구소) 

편 집 인  	 김국진 소장(미디어미래연구소) 

발 행 처  	 방송콘텐츠진흥재단  http://www.bcpf.or.kr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59번지 

	 마포트라팰리스 B동 1811호

       	 Tel. 02-716-7400

	 미디어미래연구소  http://www.mfi.re.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49-10 한원빌딩 신관 4층

      	  Tel. 02-3471-4170

등록번호	 마포 바-00020

등록연월일	 2010년 3월29일

발 행 일 	 2010년 12월 30일

제   작  	 (사)미디어미래연구소(02-3471-4170)

인 쇄 처  	 서울 프로아트(02-2268-2558)

구독신청 연락처 	 방송콘텐츠진흥재단  Tel.02-716-7400

	         미디어미래연구소  Tel.02-3471-4170

년4회 발행

통권 4호 2010.12

발행인	 현소환 이사장(방송콘텐츠진흥재단)

	 김국진 소장(미디어미래연구소)

편집인	 김국진 소장(미디어미래연구소)

편집위원	 이수범 교수(인천대학교)

	 임정수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정인숙 교수(경원대학교)

	 최정일 교수(숭실대학교)

기획	 권진희 사업팀장(방송콘텐츠진흥재단)

	 윤현구 책임연구원, 노창희 연구원(이하 미디어미래연구소)

교열	 최현미

<Content + Future>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합니다


